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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추진배경  

 

  행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상 

피해보  제도는 제7조(지 기 )  제8조(산출방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직 인 피해(가격하락  수입량 과)에 해서만 보조 이 지 되

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 행 제도는 지 기  충족여부  지 액 산출 등을 농림축산식

품부장  소속 하의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하고 기재부 차  외 

기타 직 원들로 구성된 비정기  회의인 농업인등 지원 원회가 심의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거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과 기체결 수개 FTA의 순차

 발효로 인하여 비 문가로 구성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지 지  충족여

부와 지 액의 정액을 산출하고 농업인등 지원 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농업인들 역시 FTA 이행으로 인한 품목별 직 인 피해뿐

만 아니라 FTA로 인한 간  피해까지도 보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논란

이 발생하 음 

  이에 행 피해보 직불제는 보다 체계 이고 문 인 형태로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고 단되며, 국내외 유사 제도를 검토하여 이를 피해보 직불제

에 용할 방안에 하여 연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유사제도운  황으로서 무역조정지원제도  미국 

TAA제도의 내용  황, 행 자유무역 정 피해보 직불제도와 유사제도

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  도출  시사  발견, 피해보 직불제도의 개

선방안 연구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

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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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사제도 운  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1) 개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상되는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한 FTA 국내보완 책의 일환으로 2007년에 도입. 

근거법인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은 당  2006년 제정 당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한 법률」이었으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지원 상을 확 하면

서 법명을 변경함 

  

  도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제도의 도입배경으로 한칠  FTA 추진 

과정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었던 농수산업을 지원하기 하여 2004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자유무역 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 한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조업 등의 분야에 한 지원 법령은 부재한 

상황임을 주장하 음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

업이나 서비스업을 경 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기 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동 제도를 운 하고 있음1)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해 ’07년부터 ’14년까지 총 

1,575억 원의 산을 마련하 으며 산의 집행은 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

조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신청요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  상담지원으로 이

루어진 무역조정지원(무역조정법 제6조, 제8조, 제9조)와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지원(무역조정법 제5조의2) 이 게 두 가지로 운 되고 있

1)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 추진 배경을 감안하여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중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

해서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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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 역 피 해
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
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 역 피 해
를 입을 
것이 확실
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
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으며, 각 사업에 한 신청요건은 상이함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조정법 제6조의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역조정지원기

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하여 행해짐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①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출처 : 2014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 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②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의 수입

이나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 정의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① 요건(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③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합

한 것일 것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지원은 무역조정법 제5조의2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하여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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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 역 피 해
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
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 역 피 해
를 입을 
것이 확실
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
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지원 기업 요건>

①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출처 : 2014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 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②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의 수입

이나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 정의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의 증가가 ① 요건(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두 사업 모두 제조업 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인 기업, 휴·폐업 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재 국세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 는 지정취소일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과 무역조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2) 무역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모든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시행

령 별표1을 통해 제외대상 기업을 정하고 있음 

<무역조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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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기업은 지원 상에서 제외함 

 (3) 지원 차

  무역조정기업에 한 지원을 해 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

를 두고 지정신청과 상담 수 등 실제 지원내용 집행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를 첨부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제출하

여야 함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

  무역피해사실입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함(서식 

별도 첨부) 

  - 기업개황 : 개요, 연 , 계회사, 경 진, 주주 황 

  - 무역피해에 한 사항 : ① 무역피해품목이 같은 종류의 상품인지 는 

직  경쟁 상품인지에 한 구체 인 내용 기재, ② 수입증가는  증

가의 경우와 상  증가의 경우(국내생산에 비하여 자유무역 정 상 국으

로부터의 수입이 상 으로 증가한 경우)를 나 어 기재, ③ 기업의 심각한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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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신청
→

접수 실태조사 
및

지원요건 심사 →

지원요건 
심의

(필요시) →

상담기업
지정

→

컨설팅 및
연계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자부 중진공

피해에 한 증빙은 매출에 한 사항, 생산에 한 사항, 업이익에 한 

사항, 가동률에 한 사항, 고용에 한 사항, 재고에 한 사항으로 나 어 

기재, ④ 수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 계는 매가격 황, 기업의 

경 지표 황, 주요 거래처에 한 납품 황, 수입외의 요인이 기업 매출 

 생산에 미친 향을 나 어 기재하고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 

  무역피해유무에 한 심의는 무역 원회가 담당하며, 피해가 입증된 기업

에 해서는 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역조정 계획 수립 합성 검토를 진행. 최

종 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 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함 

 

    <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차> 

기   업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①

무 역 위
→

산 자 부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기업
① 자격
신청

무역피해 판정

무역조정
기업 
지정

구조
조정 
실시

경영상담
융자금 
운용

② 무역조
정 계획 
제출

신청서 
및 

조정계획
서

작성지원

→
②

중소기업진흥
공단

→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검토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무역조정법 제5조의2에 따른 요건

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제출하

여야 함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제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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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① 지원규모 : 14년도 기  95억원, 융자 상은 「 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서,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 제6

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소기업

 (4) 지원내용 

  1) 정보제공

  무역조정법 제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 ·인력·기술· 로  입지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함  

  2) 융자지원

  무역조정법 제8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소기업창업  진

흥기 에서 다음의 자 을 융자할 수 있음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의 구입자 , 사업 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  자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한 경 안정화 자 , 정보화 련 시스템  설비의 구입 는 체에 필

요한 자 ,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 , 국내와 로 개척에 필요한 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자 을 융자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융자지원신청서에 조직인사재무 황 

등 기업 황에 한 자료,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융자 의 사용계획서를 첨

부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융자지원의 타당성 평가  융자지원심의 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한 융자지원여부  액, 지원조건 등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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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융자지원범 는 시설자 과 운 자 으로 나뉨

 시설자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 , 정보화 

진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 ,  공정설치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 ,  사업장 건축자 , 토지구입비, 임차보증 , 사업장 확보자

(매입, 경·공매)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

정된 사업용 부지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확보자 은 사업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 자  :  제품생산 비용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 기타 무역조정

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경비

 ③ 융자조건

  ○ 출 리 : 정책자  기 리에서 0.15%p차감(기 리)

      * 시설자  지원 시 고정 리 선택가능

   - 출 리는 소기업진흥채권 조달 리에 따른 정책자  기 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 리를 용

   - 분기별 기 리는 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  기 리는 해당 분기의 분기 종료월 21일부터 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소기업진흥채권(공모)  평균 발행 리에 따

라 결정되며, 산, 소기업 자 사정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 험등   담보종류에 따라 리 차등 용

  ○ 출기간

   - 시설자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 자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9 -

  ○ 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 자 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 자 은 10억원

 ④ 융자방식

  ○ 진공에서 융자신청· 수하여 융자 상 결정 후 진공(직 출) 

는 융회사( 리 출)에서 신용, 담보부 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 에 해서만 취  가능

 ⑤ 융자 차

  ○ 융자 신청 수 

   - 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서식  련 서류 제출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 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 (Rating)을 산정

  ○ 평가결과(기업평가등 )에 따라 융자여부 결정

  ○ 자 출

   - 융자 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해 약정 체결  출

  ○ 사후 리 

   - 출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기업에 한 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출자 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⑥ 융자제한 기업

  ○ 세 을 체납 인 기업. 단, 세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 을 납

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 상에 포함

  ○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기업회생신청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

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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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담지원

  무역조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사업 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

하는 데 필요한 경 ·회계·법률·기술  생산 등의 상담에 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경 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지원과 무역조정지원 상담지원을 통

합 운 하여 지원규모는 4억원   

  상담지원은 상담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진공 심의 원회로부터 상담지

원결정을 받은 기업에게 가능함.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 ·기술 컨설 비용 지원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4,000만원 

이내(소요 비용의 80%이내) 

  상담지원분야는 경 ·기술全 분야 경   기술(생산) 반을 상으로 문

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한 개선방안 도출  실행방안 제시

생산 리, 품질 리, R&D, 업, 마 , CRM, 인사 리, 재무 리, 원가

리, 유통 · 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4) 출자지원  

  무역조정법 제10조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

문회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 문회사 출자 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자 을 출자

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 문회사의 출자   무역조

정지원기업에 한 투자비율에 따라 자  출자 비율을 달리함.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출자 의 100분의 50이내,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출자 의 100분의 30 이내, 투자비율이 100분

의 30 미만인 경우 출자 의 100분의 10 이내. (비율산정시 다음의 사정기

에 따라 가 평균을 정하여 신청 액을 상한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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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무역조정지원기업 

투자계획
(가중치 : 40%)

업무집행 조합원
출자비중

(가중치 : 30%)

중진공 출자전 
결성규모

(가중치 : 30%)

50% 이내 50% 이상 결성금액의 10% 이상 100억원 이상

30% 이내 30% 이상
50% 미만

결성금액의 7.5% 이상
10% 미만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 이내 30%미만 결성금액의 5% 이상
7.5% 미만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5) 후속조치

 1) 지정취소 

  산자부장 은 다음의 경우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을 단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필요  지정취소), ② 지정요건에 합하지 아니한 경우(필요  지정취

소), ③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 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3개월 이상 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무역조정계획서,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산자부장 이 지시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원  환수 

  산자부장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

미 받은 지원된 액의 부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

여 100분의 10이하의 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3) 보고의무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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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자부장 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

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함 

  산자부장 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

획의 이행상황 등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

조정계획 이행상황에 한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산자

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검사 등

  산자부장 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하게 하거나 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에 검사일시·검사이유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 상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이행 구  경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명령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

로 보고한 경우 산자부장 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이행 구 는 

경고를 할 수 있음 

 (6) 무역피해의 단   

  무역조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한 무역피해 

심의는 무역 원회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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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요
건(제6조 제
2항 제1호, 
제2호)

1.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
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예상의 
기준
(시행령 제5조) 

1. 해당기업에게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무역피해가 발생하였고,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
를 충족할 것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하였을 것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
년 이내에 발생할 것 

  -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상기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심각한 피해

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그 관계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검토함 

  1) 무역피해 

  무역피해란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

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

우를 의미함 

  

<무역 원회 고시에 따른 심각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 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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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
스

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
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 

2. 제공수단, 목적·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
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직 접 적 으 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서비스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심각한 피해 
예상 

1. 신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판
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① 심각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
 ②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

의 가격하락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
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
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
의 경우)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2. 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그 관계회사
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
율 등을 합산하여 검토함 

  2) 무역피해품목 

  무역피해품목이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는 서비스로서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 는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는 서비

스이거나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 는 서비스를 의미함 

<시행령에 따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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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에 따름 
 1. 상품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용도, 소비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

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소비자의 평가,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
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 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품의 경우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6자리 
이상)이 동일(겉모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보며,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
는 아니하더라도 기능(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상품으로 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제
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
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로 보며, 동일하
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서비스로 봄 

<무역 원회고시에 따른 단>

  3) 심의기간

 

  무역피해 심의기간은 30일. 다만, 심의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심의 상기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  2년의 범 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 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의 범 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상된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

(피해발생기간)과 그 직  연도의 동일 기간(비교동일기간)을 심의 상기간으

로 함 

  다만,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여부 는 그 수입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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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인과 계 여부를 심의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 하여 3년(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를 

포함)의 기간을 심의 상기간으로 할 수 있음  

  5)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①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 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액 는 물량이 으로 증가한 경우 는 ②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 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액 는 물량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생산(서비스 공

) 액 는 물량과 비교하여 상 으로 증가한 경우 수입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단함 

  6) 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 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상

되는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인지를 단하며, 무역 원회는 어느 하나의 

검토결과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

을 것으로 상되는 심각한 피해의 인과 계가 명확하면 무역피해가 있다고 

단할 수 있음 

  ①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가격이 신청기업의 

같은 종류 는 직  경쟁 품목의 매가격에 향을 미쳤는지 는 미칠 

것인지 여부 

  ② 신청기업의 수요자 는 거래처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

이 아닌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을 체함으로

써 신청기업의 수요자 는 거래처에 한 납품물량 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는 서비스 매액에 변동이 있는지 는 있을 것인지 여부 

  ③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

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의 내수 매에 향을 미쳤는지 는 미칠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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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무역위원회의 구성>

○ 근거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무역위
원회직제

○ 근거조항 : 법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과 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수입외의 요인이란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말함 

  7) 무역피해조사단 구성  운  

  조사단은 ① 원회의 소속 공무원, ② 해당 산업을 장하는 계 앙행

정기 의 소속공무원, ③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④ 

국제 통상 계나 해당 산업에 한 연구 실 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 (산업

연구원),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 ⑤ 기타 문가로 구성 

  조사방법으로는 신청서류 검토, 자료 조 요청에 따른 자료 검토, 지조

사, 질의서 조사, 의견 청취, 이해 계인 회의 개최 등이 있음 

  신청기업, 이해 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

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무

역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심의할 수 있음 

  8) 무역피해 심의 

  무역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회 

회의에 상정함. 원회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심의하여 신청기입이 입은 

피해가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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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현 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 및 전공  
 - 위원장 : 전주비전대학 총장/경영학
 - 위원1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경제학
 - 위원2 :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 연구위원/무역학
 - 위원3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법학
 - 위원4 : 법무법인 원 변호사/제약학
 - 위원5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 위원6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무역학
 - 위원7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법학
 - 위원8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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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무역위원회 무역피해 조사 담당자 인터뷰 내용>

○ 무역피해 조사보고서 또는 무역피해 심의 의결서 : 정보 비공개 
 *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에 대해서는 「불공

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사개시 여
부, 산업피해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령」에는 내용 공개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음

○ 무역피해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과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요령」대로 운영

  (제도 만들 당시 덤핑 등 관련 제도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와 유사하게 
고안하였으므로 그에 준하여 운영하되, 조사기간과 수혜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보다는 낮은 수준의 무역피해가 입증되면 
되는 것으로 운영)

○ 기업이 제출한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기초로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회계자료는 중진공 소속 회계사 활용

○ 수입증가와 무역피해 인과관계 조사 시 산업동향 파악은 무역위원회 조
사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연구원의 연구원 도움을 받기도 함  

참고3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조사>

* 반덤핑제도 :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내판매가격 등) 보다 낮은 가
격으로 수출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덤
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 조사내용 : 수입물량(무역피해품목의 동종여부 및 수입증가여부), 피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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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물품 해당여부 
 -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

성 등을 비교
 - ① 물리적 특성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하여 판단
 - ②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국내수입자, 수요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 

조사 
 - ③ 기능 및 구성요소 : 기능의 경우 대체 사용 가능성 검토 
 - ④ 제조공정 : 생산공정의 동등 또는 유사성 검토 
 - ⑤ 유통경로 
 - ⑥ 기타 이해관계자 요청 검토  

○ 덤핑물품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판단 
 -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동종물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②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③ 기타 요
인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함 

 - 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동종물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덤핑물
품의 수입물량 및 동종물품 판매량 변동추이, 덤핑물품 및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이 검토(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
는지 여부와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여서 
동종물품의 판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 검토) 

 - ②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판매 또는 동종물품가격의 하락초래, 
또는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동종물품의 
판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 검토 

 - 기타 요인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검토 : 덤핑물품이외의 
기타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증가율 및 수입품의 판매가격 검토, 소비증
가여부 및 소비패턴의 변화 검토, 수출동향 검토,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검토,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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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여부 판단 
 - 위원회는 무역조사실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사실 및 국

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서를 작성  
 - 판단례 :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증가는 동종물품의 

판매물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덤핑물품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됨으로써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억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량 감소, 가동률 저하, 매출 및 영업이익 악
화 등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는 덤핑물품의 수입증가가 가장 중요한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함 

   위원회는 덤핑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덤핑물품 이외 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 국내소비의 변화 등을 검
토하였으나, 이러한 기타요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중요한 원
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함 

참고4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 실무지침(매뉴얼) 연구> 

○ 연구자 : 더인터내셔날트레이드컨설팅, 무역투자연구원
○ 연구시기 : 2007.7.

○ 수입과 국내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
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 ① 수입물량의 증감이 국내매출 등에 미친 영향
 - ② 수입이 국내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 ③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미친 영향 

① FTA로 인한 수입물품의 수입추이검토 
 가. 수입물품의 수입물량변동 추이
  ㅇ 수입을 국내소비 등과 비교하지 않고 분석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

하였는지를 물량과 금액면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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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소비 또는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FTA로 인한 수입이 물량과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분석 

   -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국내소비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거나 국내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는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며 상대적 증가 여부분석은 국내소비
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점유율에 의하여 분석

   - 국내소비는 국내생산품의 내수판매와 수입판매를 합한 것임 
  ㅇ 수입물량증가의 영향평가 
   - 수입물품의 증감에 따라 국내산업의 매출 및 소비점유율 변동상황을 

분석하여 수입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손익증감에 미친 영향
을 평가함 

 
 나. 수입물품의 수입가격변동추이 
  ㅇ 수입물품의 주요수출자 또는 수출국별 가중평균수입가격을 산출하여 

분석기간동안 연도별·분기별로 추세적으로 비교함

② FTA에 따른 수입이 국내판매가격에 미친 영향분석
 가.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 분석
 1) 수입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저가

인지 여부를 분석함.
 2) 국산품과 수입물품의 가중평균판매가격을 분석기간동안 연도별 분기별

로 추세적으로 비교함.
  ㅇ 모델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생산자별 또는 수출국별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비교모델을 선정하여 수입품과 국
내생산품가격을 비교함. 상기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수입가격
과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ㅇ 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이 규격 또는 성능 등 물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가격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산출된 가중평균가격
을 비교함.

  ㅇ 국내생산품평균가격은 도매업자에 대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함.
  ㅇ 수입품판매가격은 CIF수입가격에 관세 및 제세, 통관비용(하역료, 창

고료, 통관수수료 등)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되 수입자의 유통단계상의 



- 23 -

위치를 고려하여 국내생산품과의 유통단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적정유통마진을 추가로 가산함.

나. 국내판매가격의 하락분석
 ㅇ 조사대상기간동안 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추세적으로 비교하여 수입의 영향으로 국내생산품가격
이 하락하였는지를 분석함.

  - 모델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생산자별 또는 수출국별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비교모델을 선정하여 수입품과 국
내생산품 가격을 비교함. 상기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수입가격
과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생산원가와 판매관련비용의 변동상황을 
분석하여 생산원가 및 판매비용으로 인한 원가하락추세 보다 국내생산
품 가격의 하락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 하여 수입에 
의한 영향 유무를 판단함.

 다.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상승억제(price suppression)분석
 1) 수입이 없었더라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을 수입으로 인

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함.
  ㅇ 모델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생산자별 또는 수출국별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비교모델을 선정하여 수입품과 국
내생산품가격을 비교함. 상기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수입가격
과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ㅇ 생산원가 및 판매비용의 인상요인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함.

 2)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의 연도별 또는 분기별 변
동추세 분석

(4)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미친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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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대상기간중 국내생산자의 거래처별 판매물량과 금액을 거래처별 매
출원장에 의하여 확인하여 산출함.

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판매수입 상실

 1) 판매수입 상실액 = (적정판매가격 - 실제판매가격) × 판매량

  ㅇ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제조원가+단위당판관비
1-적정영업이익률

  ㅇ 적정영업이익률은 신청업체가 속한 업종의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
석』상의 영업이익률 적용

(5) 기타 수입이외의 영향분석

 가.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의 판매 및 손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수입의 영향과 비교형량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나. 수입 이외의 요인으로서 정상수입품의 물량과 가격, 소비패턴변화, 국
내산업의 수출실적, 환율, 원자재가격 등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피
해를 분석함.

 (7) 지정사례 

  2014년 7월 재 54건 조사, 총 41개의 제조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

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

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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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누계
신청건수 3 3 2 13 31 2 54
피해판정 2 3 2 8 24 2 41
피해없음 1 2 4 7
철회·반송 3 3 6

조사신청 품목 관련 FTA 판정내용 

2008
수전금구류 EFTA 무역피해 없음
산머루와인 칠레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칠레 무역피해 있음

2009
돈육가공 EFTA 무역피해 있음
손목시계 칠레 무역피해 있음
고등어 EFTA 무역피해 있음

2010 복분자 칠레 무역피해 있음
골프웨어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2012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도료경화제 한-EU 무역피해 있음
복분자주 한-EU 무역피해 없음

밸브 한-EU 철회, 조사종결
지육 한-EU 반송

티셔츠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탈모방지 샴푸 한-EU 무역피해 있음

초코릿 한-EU 무역피해 있음
팔목시계 EFTA 철회, 조사종결
에어필터 한-EU 무역피해 없음
핸드백 한-EU 무역피해 있음
핸드백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2013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방적기계용 

베어링 한-EU 무역피해 있음

와인 한-미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냉장고 부품 한-아세안 무역피해 없음
등산화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 피해 정 황(14년 8월말기 )>

<무역조정지원기업 피해 정 세부 황>



- 26 -

스포츠용 신발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스포츠용 신발 한-아세안 무역피해 없음
에어컨 부품 한-EU 무역피해 없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석유화학 한-싱가폴 무역피해 있음
염모제 한-EU 무역피해 있음
페인트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판유리 한-아세안 무역피해 없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운동화 한-아세안 철회

배전반&CTTS 한-EU 철회
돈육가공 한-EU 무역피해 있음

기초용 화장품 한-EU 무역피해 있음
드레스화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골프웨어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의류 한-아세안 철회
스프링 한-EU 무역피해 있음

여성의류 한-아세안 무역피해 있음

2014
소나무제재목 한-칠레 무역피해 있음
냉동오징어 한-칠레 무역피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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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와인으로 매출 급락한 회사의 산머루 농장관광화 >

○ 지리산에서 산머루를 수확하여 와인 등의 과실주를 생산하는 해당회사는 
한-칠레 FTA발효에 따라 칠레산 와인 수입 급증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45% 감소하는 상황에 처함 

○ 무역위원회는 칠레산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산머루와인과 소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회사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
정하여 융자 4.5억원, 상담 16백만원을 지원함 

○ 해당 회사는 단순 농산물 가공에서 농장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수익구
조 개선을 시도

○ 농협, 할인매장 등의 시중판매를 축소하고 인터넷 및 고객방문을 통한 
직접 판매방식으로 판매 경로 재구성. 유통 축소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
였으나, 인건비 및 판건비 절감에 따라 수익구조는 개선됨

○ 단순 과실주 제조에서 관광서비스를 추가함에 따라 산머루농장 방문객을 
통한 매출이 증가됨 (관광농원 컨텐츠 추가개발 및 숙박시설 확대에 노력)  

<값싼 유럽산 돼지고기, 친환경 돈육으로 소비자 공략>

○ 한-EU FTA 발효로 인해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결국 해당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무역위원회로부터 무역피해를 인정받아 
융자 6.27억원, 상담 37백만원을 지원받음 

○ 명품 돈육으로 승부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시작. 친환경 농가들과 무
항생제 사육방식을 조건으로 계약. 항생제가 아닌 매실, 배, 콩 등 친
환경 사료를 사용하도록 함 

○ 친환경 명품 이미지를 강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친환경 유통업체로 
판로를 확장. 삼겹살 직화구이기계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를 위하여 구이 전문점 프랜차이즈 설립을 추진 중 

○ 소비자 수요에 부흥하여 돈육 가공제품인 햄, 소시지, 돈까스 등을 개
발하여 생산 제품을 다양화함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기업 성공 사례>

 

출처 : 한국무역 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 13 No.31,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 망 이상 무?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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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정 추이3)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 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직·재

취업을 지원하기 하여「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을 통해 

2006년 4월 도입됨 

  2006년 도입 당시 제조업만을 지원 상으로 하 으나, 한-미 FTA 체결 등

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 분야에 한 지원 책

으로서 2007년 지원 상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 하면서 법명을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한 법률」로 변경하 으며 이후 2008년, 

2010년, 2011년에 일부 내용을 개정함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도입 당시 자유무역 정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그 

실효성에 해서는 회의 인 의견이 많았음. 제도 도입 이후 실 이 미미하

여 지원기 이 무 엄격하다는 업계  문가들의 지 이 계속되었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 실 이 낮은 이유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미국, EU와의 자유무역 정은 최근에 발효하 으므로 이들 자유무역 정으

로 인한 피해가 가시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 이 아직 아니라는 , 2011

년 이 에는 지원기 이 무 엄격하 다는 , 무역조정지원제도 반  

신청 차 등에 한 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악되었음 

  2011년 개정 이유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차가 엄격하여 무

역조정기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

을 경함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 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산

자원부로 이 하고자 함 

 

3) 국회 법률안 검토보고서 및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2.3.30.,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

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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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윤명희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하에 있을 경우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또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러
한 부처간 이견 조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
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지위를 현행보
다 격상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등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각
각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어 농어업
인등 지원사항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산업군이 제
조업 중심으로서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변화 없이 위원회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성
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2011년 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한 요건이 6개월간 매출액 는 

생산량이 년 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되었으며, 

상담지원의 경우 6개월간 매출액 는 생산량 년 비 5%(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보다 훨씬 낮은 수 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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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무역조정지원제도에 한 비  

 

  향후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단순히 지정 기  완화나 차 간소화 

등의 세부  정책 조정이 아닌 운  시스템 반의 구조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됨. 구체 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비 과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

치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이를 해서 FTA 국내 책본부의 주도 하에 피해 

산업과 국회 등 이해 계자들과의 내부 상이 비  차 이 에 이루어져

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 보상에 한 체계 인 지원 카드로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행정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피해 산

업과 피해 기업을 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 상과 부처 간 의로 정해진 

산 하에서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임 

  둘째, 핵심 역량에 기 한 업과 기존 사업의 완  퇴출인 폐업을 유도하

기 한 기술·경  컨설  업무에 국한해서 이 져야 하며 이를 해서 일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문가나 문 컨설  업체를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매칭 펀트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시설자 이나 운

자 에 한 융지원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하며 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 상에 포함하여야 함 

 

  셋째, 시장 개방의 최  피해자가 근로자라는 사실에 사회  컨센서스를 

구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체 산의 90% 이상을 개방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에 사용하는 반면 재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 

한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정부에 의해 무역조정 기업

으로 지정된 업체의 소속 근로자들 에서 일정 기 을 과하는 근로시간

의 감소나 실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기존 사회안 망과는 확연히 차별

화된 방식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야 함

  넷째, 정부는 국회와의 의 하에 개방 확 에서 오는 이익과 피해 규모에 

한 과학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산을 매년 책정하고 산의 집행 내역

과 성과에 기 하여 측가능 한 범  내에서 매년 무역조정지원 산 규모

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업 피해 보상 한 지

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장기 으로 무역조정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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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불제도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틀 속에서 체계 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4) 

  재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무역조정계획서의 작성을 지원 에 있으나 

문 인 컨설 과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기업의 효과 인 구

조조정을 해서는 미국의 TAA와 같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2년) 

 문성을 가지고 구조조정 방안에 해 컨설  할 수 있어야 실패 험

이 최소화되므로 체계 인 진단  이행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문화된 

컨설 이 요구됨 

  업종별(농축산 가공업, 의류  피 제품 등), 분야별(경   마 ,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문가 컨실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고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한 컨설  사후 평

가를 실시하고 기업이 컨설 에 한 피드백을 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하여 컨설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 있음 

  체계 인 근로자 지원을 해 행 고용안정망 차원의 지원과 차별화된 

책을 마련하고, 운  정상화를 한 제도 정비가 필요5)

Ⅲ. 유사 제도와 피해보 직불제 비교 검토 

 1. 무역조정지원제도와의 비교 

  (1) 개요 비교 

4) 이상 허윤,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KERI Column. 2014.12.14. 

5) 이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 ?”, Trade Focus, Vol.13 

N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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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입시기 07년 4월 29일 04년 4월 1일 
예산

(2014년 

기준)

융자지원 : 95억
컨설팅지원 : 4억 100,478백만원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실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31개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등 
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

업력 2년 이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업, 수도사업 등은 제외)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④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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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불제도 

요건

<무역조정지원 기업 선정요건>
법 제6조 제2항
1.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
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
하여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
한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
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
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
려함)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
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
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
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
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무역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
을 위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
보에 적합한 것일 것 

1. 법 제6조에 따른 요건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
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
를 입은 품목 

2.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건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
가하는 농산물일 것  
그리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연도 직전 5년
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
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
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
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것
그리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해당 연도 직전 5년
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
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
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그리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2) 요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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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기업 선정요건>

법 제5조의2 제1항 
1.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
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
하여 5%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
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상당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
한 경우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
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
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
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
려함)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
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
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
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
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함)의 증가가 무역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
출한 양을 초과할 것

*협정이란 ‘13.12.31.까지 발효
된 자유무역협정 및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 1,15
시장점유율 10~30%미만 : 1,10
시장점유율 30% 이상 : 1.05

절차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 → 무역피해판정(무역
위원회) → 무역조정계획진단(중
진공)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산자부) → 융자지원, 컨설팅(중
진공) → 

1. 조사·분석 단계
신청(농업인등) → 접수 및 시·
도에 보고(시·군·구) → 보고(시·
도) → 조사·분석 지시(농림부) 
→ 조사·분석 및 농림부에 보고
(농업인등지원센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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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신청(기업) → 실태조사(중진공) 
→ 무역피해심의원회(중진공) → 
지원대상선정(중진공) → 컨설팅 
지원(중진공) 

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심의·의결 요청(농림부) → 품목 
선정(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3. 사업 신청 단계
품목고시(농림부) → 지급신청
(농업인등)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시·군·구 또는 읍·면·동)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현지(서면) 조사(시·군·구) → 확
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군·구) → 이의 신청 등 심사(심
사위원회) → 조사 및 심사결과 
시·도에 보고(시·군·구) → 조사 
및 심사결과 농림부에 보고 (시·
도) 

6. 자금 요청 단계
지급 신청 총액 산출, 조정계수 
산출, 심의·의결 요청(농림부) → 
조정계수 결정(농업인등 지원위
원회) → 농림부에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자금 요청(시·도) → 피
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 배정(농림부) →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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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행 점검 단계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
금 환수(시·군·구), 사업 추진 상
황 점검(시·도, 시·군·구, 농림부)

9. 성과측정단계 
10. 사업 평가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불제도 

조사

기관

무역위원회에서 무역피해조사단
을 구성·운영
(조사단은 ① 위원회의 소속 공
무원, ②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③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④ 국제 통상관
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 실
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산
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 ⑤ 기타 전문가로 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농업인등 
지원센터 

(농림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출연연
구기관,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기타 
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중에
서 지원센터를 지정함) 

조사

내용

<무역피해품목>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품목과 자
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
입 상품이 같은 종류 또는 직접 
경쟁 품목인지 여부 판단 
-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소비

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
통경로, 관세품목분류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소비
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

<조사·분석 대상품목>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
하는 모든 농축산물이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며, 조사·분석 품목의 
선정은 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과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정
부의 요청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수입피해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모니터링 품목이 있으며, 농업인 
등이 신청한 품목이 모니터링 품

   (3) 수입피해 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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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
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더라
도 기능, 소비자의 평가가 같
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상품으로 판단

목에 포함됨(2014년의 경우) 
정부가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모
니터링 품목의 선정기준으로는 
수입관세인하여부, 국내 생산 여
부와 수입 규모, 시장가격 존재 
여부, 원형 보존(신선·건조 등) 
및 소비대체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6) 

<수입증가>
①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

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②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
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생산
(서비스 공급) 금액 또는 물
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
가한 경우

＊ 심의대상기간 : 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의 범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
개월의 기간을 심의대상으로 
하나, 수입증가 여부 또는 인
과관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발생
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
하여 3년의 기간을 심의대상
기간으로 할 수 있음 

<가격요건>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
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
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
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
지 여부
＊ 국내 평균가격 조사 : 
가. 농업 등(축산업 제외)
 1)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피해보

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
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이 경우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가
락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집
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
래물량으로 함

 2) 가락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
나, 거래규모가 적어 가락시
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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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
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
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
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
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함

나. 축산업: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에 대해 
수집한 농가수취가격의 연간 
평균값. 농가수취가격이 산
출되지 않는 품목은  농업협
동조합중앙회가 조사ㆍ발표
하는 축산물가격과 수요ㆍ공
급 자료상의 산지가격의 연
간 평균값

다. 위의 방법으로 평균값을 산
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
는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현
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
균가격

<심각한 피해>
해당기업에게 무역조정지원기업
의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무역피해가 발생하였고, 6개월간
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하였을 것 또는 영
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피해에 

<총수입량 요건>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해당 연도 직전 5년
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
수입량(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
지 여부 

<수입량 요건>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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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심각한 피해 예상>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
생할 것 그리고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
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상기피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시장점유율 수입피해
발동계수

협정상대국
   수입량    
국내생산량+
총수입량-
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 미만 1.10

30%
이상 1.05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해당 연도 5녀간의 연간 총수입
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
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기
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 수입피해발동계수 :

<인과관계>
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의 무역피해품목 수입가격이 신
청기업의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②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
처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
피해품목이 아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
해품목을 대체함으로써 신청기업
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 
여부 
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증가가 

＊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인
과관계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관련 법조항은 존
재하지 않으나, 법 제6조 제1
항,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
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
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
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
책을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음  

<인과관계>7)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보
전직접지불금 발동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심층조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국내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간의 인과
관계, 국산과 수입산의 대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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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
목의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
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중 어느 
하나의 검토결과 인과관계가 명
확하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단

＊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
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수입외의 요인이
란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
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
화 등을 말함 

＊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여부와 유통·소비구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① 대체관계 여부 : 용도와 소비
자 선호도 등 조사
② 유통·소비구조 : 수입산, 국산
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 

<수입기여도>
지원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 하락
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
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의미하
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
석을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함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 
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조정계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
3항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
출을 위한 지표로 규정되어 있음 

＊ 수입기여도를 포함한 조정계
수를 통하여 인과관계의 경·
중을 따져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와 그에 따른 지원금을 
산출함  

조사

방법

신청서류 및 자료 검토, 현지조
사, 질의서조사, 의견 청취, 이해

＊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경우 조
사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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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조
사 실시
위원회는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
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무역
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할 수 있음  
① 자료 협조 :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
음. 서면에 의한 자료 협조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
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음 
② 현지 조사 :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음(중진공 
소속 전문가 활용)
③ 질의서 조사 :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
여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④ 의견 청취 : 신청기업, 이해관
계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⑤ 이해관계인 회의 : 신청기업, 
이해관계인과의 회의 개최 가능. 
신청기업이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있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
지 않음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이메일, 설문조
사 실시 등 포함), 현장 방문 등 

① 통계자료 분석 : 주로 한국관
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의 통계를 활용 
 - 임산물 : 임산물유통테이터베
이스시스템 
 - 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
앙회, 낙농진흥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봉협회 등 
 - 기타 : 양재 화훼시장, 한국
인삼공사 등 

② 현장방문 및 자료 요청 : 지
역 농협,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양
재양곡시장, SPC, 해남고구마생
산자협회, 무안황토고구마사업단 
등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직접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방안 연구, 2012년 11월 참조. 

① 수입관세 인하 여부 : 기체결 FTA에서 양허 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로 양허된 품목은 제외

② 국내 생산 여부와 수입규모 :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극소수인 경우 제외.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입규모가 미미한 경우 피해보전대책이 발동할 수 있는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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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7조 제1항(무역위원회의 설
치)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
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
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제19조 제1항 (농업인등 지원
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
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
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
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
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
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4) 무역 원회와 농업인등 지원 원회 비교 

수준의 수입규모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 있음

③ 시장가격 존재 여부 : 일정한 규모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FTA의 이행과 수입량 증가의 파급

영향은 무의미할 것이므로 국내에 해당 품목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공식적인 거래 정보의 확보가 가능한 

품목만을 모니터링 품목으로 선정해야 함 

④ 원형 보존(신선·건조 등) 및 소비대체 여부 : 과실류의 경우 신설 과일의 수입 동향에는 현저한 변화가 없음에

도 가공품의 수입 확대로 해당 품목이 피해보전대책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품목 동질성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까지 피해보전대책의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으므로 품목 동질성 적용범위를 농수산물의 원형이 보전되어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품목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⑤ 국내 농업과 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이나 품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모니터링 품목 군에 수시로 포함시

킬 수 있어야 함. 또한 동일한 품목이 아님에도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밀접한 대체관계가 존재

하기 때문에 품목 간 동질성을 인정하여야 함. 현재 이러한 이질적인 품목간 동질성을 수용한 경우는 오렌지

와 감귤에 국한됨  

7)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조, 수수, 감자, 고구마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 

내용은 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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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상인위원은 1명,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
무원으로 보함 (무역위원회 직제 
제3조)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경
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
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
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
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3항 

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
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
산부장관으로 함  
②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
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
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 
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
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
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
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
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
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
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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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직제 제4조) :
 -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관장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
검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4항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됨
1.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
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농림축산
식품부차관
2.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
명 이내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제1항 제2호·제3호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제1항 제2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
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위원
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
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업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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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②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
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③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④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1.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

프가드조치
 2.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3.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

특별세이프가드조치
 4.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
가드조치

⑤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
의 건의
⑥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
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⑦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
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⑧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
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
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 

①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
본방침
②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③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
원마련대책
④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
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⑤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
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⑦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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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
사 등
⑨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
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
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
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
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
⑪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
⑫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
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⑬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33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무
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의 공개 : 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함. 다만, 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5항, 제
6항, 제7항, 제19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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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
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
는 공개하지 아니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조, 제30조 

회의의 운영 : 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
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
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
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
위원회가 정함

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함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
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
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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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의견청취 등 : ① 무역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
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
기·장소·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
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함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 수출입통관실적
2.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기타

무역위원회 직제 제5조, 제10조

하부조직 : ① 위원회에 법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
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
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둠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
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둠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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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
해조사팀장·덤핑조사팀장 및 불
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공무원의 정원 : ① 위원회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8)과 
같음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9)와 같음  
②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5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총계 4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8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통신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5

운전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6

8)  별표 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47

9) 별표 2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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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불제도 

예산

(2014년)

융자지원 : 95억
상담지원 : 4억 100,478백만원 

내용

<융자지원>
융자지원 범위 :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

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①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②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③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
가 × 조정계수 

 지원 한도액 : 
 -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

까지 

  (5) 지원사항 비교 

   일반직 계 4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통신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2

     운전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6



- 51 -

②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대출금리는 중소
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분기별 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
이지(www.sbc.or.kr)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
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
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
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
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
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
라 금리 차등적용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
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대출기간 :
①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
간 3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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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
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
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
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
서만 취급 가능

<상담지원>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
술 컨설팅비용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4,000만원 이
내 보조(소요 비용의 80%)
상담지원 분야 : 경영·기술 전분야 

실적 

 2014년 7월 현재 54건 조사, 
총 41개의 제조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서
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무
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
우’에 해당하여 무역조정지원기
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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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전직불제도 

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총 24개 
조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 25개 조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6개 조항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고시) 총 30
개 조항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총 22개 조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8조, 제21조, 제23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6조, 제22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 5개조 
사업시행지침서 

기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해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무역위원회 관련 조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해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
조부터 제32조 
무역위원회직제 총 11개 조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20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0조

  (6) 련 규정 비교 

 2. 피해보 직불제에 한 시사  

 

  (1) 무역조정지원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  

  두 제도는 제도의 목 이 다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하여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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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회복을 목 으로 함에 반하여, 피해보 직불제도는 자유무역 정의 이

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그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 해 주

는 것을 목 으로 함 

  

  따라서 두 제도를 평면 인 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

도의 취지에 따라 제도의 규율과 운 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충분히 인

식 한 후 피해보 직불제도의 목 에 부합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제도의 

선진화를 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도입할 필요 있음   

   1) 련 규정 비교에 따른 시사  

 

  피해보 직불제도는 련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

화·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조항의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유사제도인 무역

조정지원제도의 경우 근거법의 총 24개 조항이 모두 무역조정지원제도에 

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하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두 개의 고시(조항 

각 30개, 22개)가 련 제도에 하여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 직불제도는 근거 법률인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

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에서 약 5개 조항, 시행령·시행규칙상 약 

5개 조항이 근거 조항의 부이며, 나머지 구체 인 사항은 시행지침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규정이 구체 이지 않고 추상 인 경우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정책 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추상 인 조항으로 인하여 정책 

집행기 의 재량이 필요 이상으로 확보된다는 오해를 할 우려도 있음. 특히 

시행지침은 외  효력을 가지는 법령  행정규칙과는 달리 집행기 간의 

업무 처리 매뉴얼의 성격이 강하므로 시행지침의 내용  국민  성격의 

규정사항에 해서는 법령 등으로 이 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자유무역 정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 계의 규율에 있어서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인과 계라는 용어를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음. 다만, 근거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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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으로 수입량이 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하여 

피해보 직 지불 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  제도의 목 에 따라 인과 계의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음 

  반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근거법 제6조 제2항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

의 지정요건  두 번째 요건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와 같

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 정의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

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 원회 고시) 제12조에서 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 계라는 조목 하에 인과 계를 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에 해

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항에서는 “인과 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

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

한 피해로 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외의 요인’이란 소

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

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말한

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피해보 직불제와 련하여 쟁 이 되고 있는 ‘수입기여도’의 경

우「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동

법 시행령 등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며, 시행지침에서 이에 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 그 결과 피해보 직불제도 자체가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

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그 피해의 일부를 보 하기 한 

제도이므로 자유무역 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피해를 입었음을 주

장하는 농업인에게 어느 만큼의 피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산출하는 것은 제

도의 취지상 필요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부에 한 분쟁이 발생이 발

생하게 된 것임. 따라서 법에서 직  ‘조정계수’에 한 정의조항을 두고, 

그에 따라 하부 지표인 수입기여도 등에 해서도 법에서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 조사와 련하여 조사 방법  차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13조 이하에서 자

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상 조사 방법  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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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회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무역피해조사를 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음. 조사단은 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회계·국제 통상 

계 등의 문가로 구성됨. 조사 방법으로는 신청서류  자료 검토, 지

조사, 질의서 조사, 의견 청취, 이해 계인 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함  

  이에 반하여 피해보 직불제도는 조사방법  차를 규율하는 명문규정

이 없음.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근거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서 ‘ 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향 등을 조사·분

석 등의 업무를 하여 농업인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가 수입량  가격 조사 방법에 

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 으로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어떠한 

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법령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음. 다만,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발간한 2014년도 FTA 피해보 직불  지원 

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음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조사방법과 

차를 법령 등을 통하여 정책 수혜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정책 집행

의 신뢰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 기  운  비교에 따른 시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의 주 기 은 산업통상자원부이나, 실행을 근거

법 제23조  근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

센터( 국 3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한 

심의는 「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한 법률」제28조에 따

라 무역 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무역 원회 직제」제9조에 따라 무역 원

회의 하부조직인 무역조사실내 불공정무역조사 에서 무역조정 지원을 한 

무역피해 조사  심의에 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피해의 조

사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이 담당하고 있음. 무역 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

역조정 지원 지정여부를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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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피해보 직불제도는 제도의 주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실행은 근거법 제20조, 제23조, 근거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  한국농 경제연구원 소속 기 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특히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농산물 수입피해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

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것을 농업인등 지원 원회에 요청하면 근거법 제

19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  소속 농업인등 지원 원회가 농업인등 지

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상 품목

을 선정함   

  와 같은 기  운 의 차이는 제도 운 에 한 정책 수혜자의 불만사항

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왔는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① 보다 효과

인 기업지원을 해 무역조정계획서 작성부터 문 컨설 을 받을 수 있도

록 요청, ② 다양한 분야의 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컨

설  효율성 제고 요청10), ③ 기업들의 피해 입증 부담의 경감 요청, ④ 

조한 운용실 11) 등이 주된 문제   요청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음에 반하

여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 원회 심의 결과에 한 신뢰성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으로 단되고 있음 

  농업인등 지원 원회 심의 결과에 하여 정책 수혜자들이 불신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첫째, 농업인등 지원 원회는 피해보 직

불제도의 주 기 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 으로서의 성격이 무역 원

회보다 강하여 기 의 독립성 확보가 불충분함. 무역 원회의 경우도 산업통

상자원부의 소속기 이나 무역 원회 원장  원은 통령이 임명하거

나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 원장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차 이 원이 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 원을 하는 농업인등 지원

센터와의는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둘째, 농업인등 지원 원회는 농업인단체의 표, 학계 문가, 련 분야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감정평가사  된 원으로 구성되

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 ? -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  Trade Focus 참조.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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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1.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
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의 직에 있던 자 

는데, 이들 원들이 문성과 립성 측면에서 련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에 한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 근거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

문가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내용이 없고, ‘학계 문가’

는 어느 학계의 문가인지 한 문가는 어느 수 을 의미하는지 불분명

하며, ‘ 련 분야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련 분야가 어

떠한 분야인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의 기 은 어떠한지 불명

확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의 무역 원회 구성 등에 한 련 규정

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2)   

  셋째,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심의결과에 한 불신은 원회 심의·의결

의 상이 되는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에 한 불신문제와 직

으로 연결되어 있음.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12) 무역위원회 현 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 및 전공  

 - 위원장 : 전주비전대학 총장/경영학

 - 위원1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경제학

 - 위원2 :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 연구위원/무역학

 - 위원3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법학

 - 위원4 : 법무법인 원 변호사/제약학

 - 위원5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 위원6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무역학

 - 위원7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법학

 - 위원8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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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차  방법이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법령 등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달리 조사·분석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가 개입할 수 있

는 여지가 거의 없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사실 자체를 정책 수혜자가 원칙 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정책 수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기 로 필요시 정책 수

혜자의 기업 장에 방문하여 장조사를 실시하며, 한 필요시 정책 수혜

자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조사 과정에서 정책 수혜를 받으려는 

자가 스스로 정책 수혜 상자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 그러나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이 통계자료(한국 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농수산식

품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한 정략  분석과 기 에 한 장방문 등으로 이

루어지므로 정책 수혜자가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정책 수혜 상자인지 여부

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추후에 상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경우 승복하기 어렸다는 문제 이 있음  

  넷째, 무역 원회의 경우 산업피해 등을 심의함에 있어 부분 조사단의 

조사내용을 그 로 인용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단을 내림. 즉 무

역 원회의 재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반하여 농업인등 지원 원

회는 원장이 정책의 주 기 인 농림축산식품부장 이므로 정책 인 단

을 추가하여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심의·의결 기 의 독립성  문성을 확보하

여 이러한 오해 소지를 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조사·분

석 기 의 조사·분석 과정의 투명화와 조사·분석 과정에서의 정책 수혜자

에 한 역할 부여가 한 요할 것으로 보임   

  3) 제도 내용 비교에 따른 시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품목으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

로서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뿐만 아

니라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  경쟁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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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란 물리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세품목분류번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기능,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 인 용도

에서 상호 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반면,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같은 종류의 상

품뿐만 아니라 직  경쟁하는 상품이 지원 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는 않음. 다만,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품

목이 아님에도 직 인 수입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한 체 계가 존

재하기 때문에 품목 간 동질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재 이러한 이질 인 품

목 간 동질성을 수용한 경우는 오 지와 감귤에 국한된다고 함. 따라서 피해

보 직불제도의 경우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직  경쟁하는 상품에 

해서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만, 오 지-딸기

와 같이 같은 종류도 아니고 직  경쟁하는 상품도 아닌 상품 간의 지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보 직불제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피해 입증시 피해사실입증서(별첨)의 제출을 

통해 피해 입증의 부분을 정책 수혜자가 부담하고, 제출한 입증서의 내용

이 타당한지 여부를 무역 원회의 조사단에서 서류  지 조사 등을 통하

여 검토하고 있음. 이와 련하여 상 기업들의 피해입증에 한 부담이 상

당하다는 비 도 존재함. 반면,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피해입증과 련하

여 정책 수혜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자체 으로 피

해여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입증 부담

이 없는 것이 편리하다는 장 도 있지만, 반 로 피해여부 조사·분석 과정

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분석결과에 한 불신으로 이

어질 우려도 있음. 한 향후 수 개의 자유무역 정이 발효될 경우 피해입증

과 련된 기  자료 없이 정부가 피해여부의 조사·분석함에 따른 행정 부

담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의 목 이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

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소기업에 하여 융자  컨설 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인과 계의 정 시 자유무역 정 상 국

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상되는 심각한 피

해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만을 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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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피해보 직불제도는 제도의 목 이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이 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

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도모함. 따라서 인과 계 정시 조정계수(수

입기여도)를 통하여 지원 상 품목의 가격하락에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향을 미친 정도까지도 단하여야 함. 즉 무역조정지원제

도와 같이 인과 계의 유·무만을 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계의 정도까

지도 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문 이고 세 한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인

과 계 정기 의 문성확보가 유사제도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보다도 더욱 

실하다 할 수 있음 

Ⅳ. 미국 무역조정 지원제도 槪況 -- 농업 TAA를 심으로

1. 背景  沿革

  미국은 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도화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하 “TA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TAA는 미국의회

가 ‘1962년 무역확 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일부로 처음 

도입하 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자유무역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수입물품

과의 경쟁에 직면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설득하기 함이었으며 1950

년 부터 자유무역의 장기  혜택은 국가 구성원 체가 리게 되나 단

기  손실  비용의 부담은 특정 産業群이나 계층이 입게 되므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한다는 주장이 꾸 히 제기되었었고 1962년 이래 시행되어온 미

국의 TAA는 그러한 주장의 결과이다.  한민국도 이미 2007년부터 미국보

다는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나 TAA를 시행하고 있다.13)

A. 미국 TAA 로그램의 입법 취지와 근거

  자유뮤역정책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생산자를 정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문제는 정치 이면서도 

13) 대한미국은 산업자원부의 주도하에 “제조업 등의 우역조정지원에 돤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06년 4월 법

률 제7947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

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12권 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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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에 한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통 으로 

TAA 로그램을 지지해왔으나 2009년에 경제부흥책(ARRA)을 도입할 당시 

공화당은 연방 산 부족의 이유로 TAA에 반 하는 입장을 취했다.14) 

  이에 하여 오바마 통령은 당시 진행 이던 FTA(한미 FTA 포함)들의 

일  타결의 필수 조건이라며 TAA의 확 를 주장하 고 오바마 통형과 

민주당의 주장 로 2009년 ARRA가 통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논쟁에 

있어 TAA의 근거논리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15) 

  첫째는 사회  형평성(social equity)로, 비록 시장개방이 사회 제의 복리

증진에는 기여하나16) 단기 으로 특정 국내 산업이 조정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 난다는 주장이다.  를 들면 

1974년 TAA 로그램 련 입법을 하면서 미국 의회는 다음과 같이 형평성

의 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형평의 논리는 무역 조정에 따른 

반  혜택을 리는 국민 체가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한 근로자를 상

으로 뭔가 보상을 해  수 있는 구조  장치의 설립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

리 의회의 입장이며, 이는 국가가 체의 복리를 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때 

한 보상을 해주는 원칙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로그램이 부

재한다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이라는 연방정책의 비용을 소수 근

로자에게 떠맡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17)  자유화의 비용을 체

에게 확산시키자는 이 논리가 미국의 통 인 자유무역정책의 공식입장 이

었다.  

  둘째로 거론되는 근거로는 TAA가 갖는 정치  효용성이다.  TAA는 자유

무역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치  도구이니, 즉 자유무역정책을 반

하는 노동조합이나 다른 이익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동참을 설득하는데 

있어 TAA는 비용 고효율의 정치  도구라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TAA가 무역자유화에 한 항을 상쇄할 수 있는 실용 이고 호소력 있는 

정책수단 이외의 의미는 없다고 극단 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18) 하지만 여

14) J.F. Hornbec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1 (2013).

15) 허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미국 TAA 프로그램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

3호, 40쪽 (2005). 

16)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보호주의 보다는 개방주의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모두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Andrew B. Bernard and J. Bradford Jensen, Exporting and 
Productivity in the US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0, no. 3, 343-356 (2004).

17) Int’l Union v. Marshall, 584 F.2d 390, 395 (D.C.Ci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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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최근 몇 년간 TAA는 미국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자로 말미암아 미

국의 노동조합들은 조정지원 로그램에 갈수록 비 인 입장을 취하고 있

고 심지어는 “사망보험 (burial insurance)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19)

  마지막으로는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으로 TAA 로그램이 기

존의 생산 자원을 좀 더 신속하게 재분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시

장의 외부성이 효율 인 조정과정을 해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기술 

훈련 혹은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이나 근로자의 항구 인 경쟁력 상실

을 막고 다시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근거이다.20)  

기 TAA에 극 이었던 네디 통령은 심지어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도덕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 다: “무역 경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으로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담의 일부는 반

드시 연방정부가 감당하여야한다.  정부는 국가 무역정책의 결과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도덕  의무가 있다.”21)   

  상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TAA 의 근거  입법취지는 주로 무역자유화 

비용 均擔과 특정 산업이나 사회 계층의 충격 완화, 그리고 무역자유화 정책

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  필요성 등에서 복합 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

다.22)     

B. 1950년 의 입법시도

  흔히 Bell 원회라 불렸던 상호안 보장공공자문 원회(The Public Advisory 

Board for Mutual Security)가 트루먼 통령의 재임 시 최 로 TAA의 필요성

을 언 하고 제안하 으나 1954년 외경재정책 원회(The Commission on 

Foreign Economic Policy)의 보고서에서 낮은 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집단

18) Bonaham C.E. and M. Flower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18 

Gato J. 1, 65-74 (1998);허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미국 TAA 프로그램 사례

연구, 10쪽.   

19) Erika Kinetz, Trading Down: The U.S. Shortchanges Its Outsourced Workers, 311 Harper’s 

Magazine, no. 1862, at 62 (July 2005).

20) 허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미국 TAA 프로그램 사례연구, 41쪽. 

21) Kinetz, Trading Down: The U.S. Shortchanges Its Outsourced Workers, 311 Harper’s Magazine, at 

63.

22) TAA의 효용이나 근거에 회의를 갖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는 CRS Report 

R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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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나치게 소하고 제한 이라는 이유로 거부되

었다.23)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John F. Kennedy가 83차 연방 의회에 최 로 

TAA 입법안을 제출하 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Kennedy 의원은 다시 84차 

의회에 이번에는 통령에게 무역 정 체결권을 제공하는 법률의 개정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다시 제출하나 역시 통과되지 않았다.  비록 이러한 입법시

도가 성공 이지는 않았으나 1950년 의 입법시도의 결과로 무역 정책의 토

론 時 TAA가 계속 거론되는 결과를 낳았다.

C. 1962년 무역확 법과 TAA 

  네디 행정부의 임기 도  1962년 무역확 법의 일부로 마침내 TAA의 

입법이 이루어진다.24)  1962년 무역확 법은 통령에게 례가 없는 정도의 

세 引下權을 부여하고 무역자유화의 국내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인 TAA를 채택한다.  TAA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수입품에 체

으로 향을 받을 때 한시 으로 세를 다시 부과하던 기존의 보호 방식

은 폐기되게 된다. 

  1962년 무역확 법은 국내 산업 반이 상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만을 

상으로 하는 TAA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 상 로그램은 직업훈련 

로그램 지원, 이주비용 지원 그리고 실업수당의 확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다.  기업 상 로그램은 출 지원, 기술 지원, 감세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

한다.

  이 두 로그램은 시행 기 직 인 재정이나 기술 지원의 수혜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이유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 되지는 못하 다.  

  1962년 무역확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은 세인하

가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 이었으며(“caused in major part by”라는 표 이 

법률에 담겨있음)수입증가가 기업이나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주된 원인이었

음에 한 입증 책임을 잠재  수혜자들에게 지워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23) Comm’n on Foreign Economic Policy,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H.R. Doc. No. 
83-209, at 52 (1954). 

24) Trade Expansion Act of 1962 (codified in scattered sections of 19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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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차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차 으므로, 그 결과 1963년에서 1969년까지 12개의 기업과 여섯 명의 근로

자가 TAA를 신청하 으나 모두 거부된다.25)  

  이러한 실망스러운 거부율과 비효율성에 해 미국노동자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이 강하게 비 하며 개 을 요구한다.26)  따라서 기의 TAA는 실패작이었

으며 특정 산업이 입는 피해를 경감해주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해

서는 수혜자격요건의 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다.

D. 1974년 무역법과 TAA의 화

  화된 TAA 로그램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제정을 통

해 비로소 도입되었다.27)  1974년 무역법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했던 수혜

자격요건의 문턱을 실 인 수 으로 낮추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인들은 수입의 증가가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을 입증할 필요 없

이 수입의 증가가 근로자의 직장이나 기업의 매출 감소에 요하게 기여하

음(“contributed importantly to a decline”)만 입증하면 되었고 “ 요

한”기여는 “ 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다른 기타 원인들보다 더 요할 필

요는 없다”(“a cause which is important but necessarily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cause”)라고 정의되었다.  1974년 무역법은 한 자격요건의 

완화에 더하여 신청서의 심사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60일로 단축시켜서 

부담을 획기 으로 경감시키게 된다.

  1974년 무역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한 지원 로그램을 재도입했을 뿐 아

니라 지역사회(communities)에 한 새로운 지원 로그램도 도입하 다.  지

역사회 지원 로그램은 주로 출지원과 기여 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로그램의 수명은 그다지 길지 않아서 1982년에 폐지된다. 

체 으로 살펴보자면 1974년 무역법은 근로자와 기업에 한 혜택을 늘리

25) J.F. Hornbec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6 (2013).

26) J.F. Hornbeck, id.
27) Trade Act of 1974, Pub. L. No. 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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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를 간소화 시킨 무역정책 입법에 있어서 TAA에 한 의회의 지원 

의지가 드러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상 TAA 로그램의 개요

  상기 하 듯이 기의 TAA 로그램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만

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  근로자 TAA 로그램의 규모가 가장 크며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1974년 입법 이래 주 하고 있다. 

  이 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은 매주  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구직 비

용이나 이  비용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상이며 농

민 등 자 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1년 백악 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

면 지원을 받은 형 인 근로자는 공장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고졸 남성

으로 평균 연령은 46세이고, 연간 자체 기본 산만 2억2천만 달러이고 2002

년부터 5억2천만 달러로 한시 으로 증액되어 운 되고 있다.28) 

  기업 상 TAA의 규모는 근로자 상 로그램보다 훨씬 은 규모로 미

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주 하며 경쟁력강화를 한 기술 

지원만이 제공된다.  연 평균 집행액은 8백만에서 1천3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 로그램의 의미는 1986년에 융지원이 폐지되면서 심각하게 퇴색되었

으며 재는 기업 상 컨설 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29)

  지역사회 상 TAA도 미국 상무부에서 주 하며 주로 직업훈련 비용과 

기술학교 비용, 그리고 지역사회 보조  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1982년에 폐지 된 후 2009년에 2억3천만달러의 산으로 다시 편성되었으나 

다른 연방 보조 로그램과 복된다는 이유로 2011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1974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TAA는 짧게는 5주에서 길게는 

6년 단 로 연장되어왔으며, 근로자 상 로그램이 핵심으로 기업 상 

로그램은 상 으로 미미한 규모로 운 되었다.

28)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Restoring and Reauthoriz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June 28, 2011).  

29) 기업대상 TAA의 직접융자나 현금지원의 폐지는 연방예산 축소와 실망스러운 융자금 반환 실적 때문이었다. 

Glennon J. Harris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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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TAA(Agricultural TAA)의 도입  2002년 무역법

  농업 TAA(ATAA)는 2002년 무역법의 통과로 도입되었으며 지원 상은 농

민과 어민이다.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주 하나 지원 자

격 심사의 결과는 미국국제무역법원(Court for International Trade)나 연방항

소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무역법은 기존의 TAA를 확 하고 농어민을 상으로 하는 9천만

달러의 산을 가진 ATTA를 도입한다. 기존의 TAA 로그램으로는 근본

으로 자 업자인 농어민에 한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수입증가에 따라 문

을 닫은 기업이나 외국으로 공장을 이 한 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들과 비

슷하게 단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에 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의회가 

인정한 입법인 것이다.  

  2002년 무역법의 TAA에는 흔히 경기부양패키지로 알려진 2009년 미국 경

기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009 ARRA”)의 제정으로 따라 상당한 변화가 추가된다. 

A. 2002년 무역법하의 농민 TAA의 槪要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외국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가 농민 TAA를 운 한다. 이 로그램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기존 

작물을 계속 생산하거나 다른 작물을 체 경작하는 경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려면 두 단계의 인증 차를 

거쳐야한다. 

  첫째, USDA가 특정 작물의 생산자들을 로그램 수혜 가능 집단으로 인증

해 주어야하고, 둘째, 이러한 집단내의 개별 생산자들이 개별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를 들면, 미시간의 포도 생산자들이 먼  집단으로 USDA의 인증을 받은 

후에 야만 미시간의 개인 포도 생산자들이 지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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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 무역법에서의 작물그룹 인증 

  2002년 법에 따르면, 작물그룹의 인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한 농업

장 의 결정이 필요하다: (1) 그룹이 경작한 곡물이나 곡물 내 재화의 국가 

평균가가 산출되어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의 평균가격이 가장 최근년도부터 

지난 오년간의 상응하는 생산물 국가 평균 가격의 80%에 미달하고; (2) 비슷

하거나 직 인 경쟁 계에 있는 수입품의 수입증가가 이러한 (1)항에서 나

타난 평균가격의 하락에 해서 요하게 기여한 바 가 있다. 

  따라서 그룹을 인증하기 해서 농업장 은 첫째, 생산품의 최근 평균가격

이 최근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둘째, 

수입물품의 양이 가 하 으며 이 증가가 가격하락에 요하게 기여했다는 

것을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2) 2002년 무역법상의 개인 생산자 인증

  지원 상으로 인정된 그룹에 속한 생산자들은 각자 개별 으로 자신들의 

농업이나 어업의 년도 순소득(net income)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장 최근

년도의 순소득보다 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2002년 무역법은 그룹 인

증 이후 90일 이내에 개별 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농어민은 다음과 같은 요

건을 충족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생산자는 가장 최근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양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고; (B) 생산자는 다른 여타 TAA 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은 이 없음을 보증하여야하고; (C) 생산자의 가장 최근 년도의 

순수 농업소득 (net farm income; 농무부장 이 결정함)이 TAA지원을 받지 

아니한 가장 최근 년도의 순소득보다 으며; (D) 생산자는 [수입농산물로 인

한] 부정  향을 받고 있는 생산품과 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

한 기술지원  정보를 얻고자 Extension Service의 직원이나 리인을 만나

서 상담 받은 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별 생산자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이다.  첫째, 생산량에 한 정보를 제출하고, 둘째, 다른 TAA를 통한 지

원을 받은 이 없어야하며, 셋째, 순소득의 감소를 입증해야하며, 넷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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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원 등의 상담을 받은 이 있어야한다. 

  의회는 “순수농업소득(net farm income)”의 결정을 농업부 장 에게 

임하 고, 이에 농무부장 은 시행령을 통해 순수농업소득을 생산자의 연방

소득신고(federal tax income return)상 보고되고 인정된 소득으로 정의 하

다.30)  

B. 농업 TAA 결정의 사법심사 

  USDA(농무부)의 TAA 결정에 불복하는 생산자는 CIT(미국 국제무역재 소)

에 제소하고 연방항소법원(DC 할)에 항소할 수 있다. CIT와 연방항소법원

은 농업 TAA 련 2002년 무역법 상의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 는데, 가장 

핵심 인 쟁 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순소득 결정에 한 것 이었다. 

  CIT가 심사한 24건의 사건  14건이 순소득 결정에 한 불복 건이었고 

나머지는 제척기간 등의 차  사안에 한 것이었다.31) 연방항소법원에 항

소된 두 건은 모두 순소득 결정에 한 건이었다.32)  의회가 농무부에 규정 

제정권을 임하 기 때문에 법원이 용한 심사기 은 행정 차에 통상 

용되는 자의/ 단 기 (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이었다.33)

  Hacker v. U.S., 613 F.3d 1380 (Fed. Cir. 2010)를 로 살펴보면, 원고인 

Hacker일가는 미시간의 포도 농가로서 2001년의 가뭄으로 인한 작물 피해에 

해 2004년에 USDA의 재난구호  8만달러를 수령하 다. 한편 2004년에 미

국의 포도농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가 포도가 량으로 수입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 농무부는 미시간의 포도를 농업 TAA의 상 그룹으

로 지정한다.  그러나 Hacker의 개별 지원 신청은 농무부가 거부 하는 데 그 

이유는 Hacker의 연방 소득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2004년에 지 받은 

30) Erin Fleaher Rogers, Agricultu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od for Thought 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es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23 Fed. Circuit B.J., 561 (2014). 

31) 예를 들자면 Hacker v. U.S., 613 F.3d 1380, 1382 (Fed Cir. 2010); Steen v. U.S., 468 F.3d 1357 
(Fed. Cir. 2006); Carl v. U.S., 839 F.Supp 2d 1351 (Ct. Int’l Trade 2002). 

32) Hacker v. U.S., 613 F.3d 1380, 1382 (Fed Cir. 2010); Steen v. U.S., 468 F.3d 1357 (Fed. Cir. 
2006).

33)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 Def. Council, Inc., 467 U.S. 837, 843-4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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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으로 인하여 2004년의 순소득이 2003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은 다른 정부 보조 로그램에서 수혜한 보조 을 순소득에 

합산한 농무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TAA 법률은 수입품과의 경쟁

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반  감소를 겪은 농가에 한 지원을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Hacker의 경우 순소득이 오히려 증가하 으므로 TAA 

지원  신청 거부는 타당하다고 시하 다. 

C. 경제 기, 그리고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한 농업 TAA의 개정

  미국 TAA 로그램의 재승인의 해 던 2009년의 미국경제는 융 기를 

겪고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었고 이에 2009년 미국 재건  재투자법

(Amerci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이하 ARRA)의 일부로서 

TAA 로그램들은 재 승인된다. 

  한편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농민들은 TAA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업 

TAA의 산이 제 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 하 고 이는 2009년 ARRA

를 통한 농업 TAA의 개 을 낳게 된다.

  2009년 ARRA는 2010년까지 2억달러의 산을 책정하 고 다시 2011년 2

월까지 1천만 달러가 증액되어 연장 된 후 다시 2014년까지 연장 되었고 추

가 연장 입법은 재 의회에 계류 이다.

  2009년 개정은 다음에 서술 된 것처럼 비록 두 단계 인증 차를 여 히 

보 하고는 있으나 농업 TAA 운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  생산품 그룹 인증 차에 한 2009년 ARRA 개정

  2009년 ARRA는 그룹 인증에 다음의 입증을 요구 한다: (1) 수입량이 과거 

삼년의 평균에 비하여 증가하 을 것; (2) 생산품이 과거 삼년에 비하여 평균

기격, 생산량, 재화의 가치, 혹은  수입에 있어 15% 이상 감소하 을 것; 

그리고 (3) 수입의 증가가 이러한 감소에 요하게 기여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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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무역법과 비교하면 먼  가격하락의 기 이 완화되었고, 둘째로는 

가격하락 없었더라도 생산량의 감소나 가치의 하락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을 수도 있게 한 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2009년 ARRA의 개별 생산자 인증 차의 개선 

  2009년 ARRA의 개선된 개별 인증 차에 따르면 각 생산자는 다음을 입

증하여야한다: (1) 생산물이 인증에 해당하는 연도에 경작되었거나 최소한 인

증  삼년이내에 경작 되었으며; (2) 생산량이 었거나 (생산자가 받은 가

격 혹은 지역 내 평균) 가격이 하락 하 으며; (3) 다른 기타 TAA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 

  따라서 생산자는 더 이상 순소득의 감소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 의 결과로 생산품 인증이 일단 획득되면 개별 생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가 지극히 용이하게 되었다.  미국 감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

르면 미 농무부는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조정지원 신청을 한 개별 생

산자들의 90%에게 조정지원혜택을 제공하 다. 따라서 2009년 ARRA하에서

는 일차 인증의 여부가 요하게 된 것이다. 

4. 미국 농업 TAA의 미래와 과제

  2009년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미국의 농업 TAA는 발  단계에 있어 요

한 기로에 서있다.  농무부와 법원이 순소득 결정에 있어 요한 결정을 내

려왔으나 2009년 ARRA의 결과로 순소득과 련된 논쟁은 사라지게 된 것이

다. 한 2009년 ARRA의 결과로 수혜 범 가 크게 넓어짐에 따라 농업 TAA 

운용과 련한 사법심사 제도도 별다른 존재 의미가 없게 되기도 하 다.  

  수혜범 가 넓어지고 요건이 완화된 것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환 할만

한 것이기는 하나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에게 지원이 돌아가고 

한 한정된 산 내에서 로그램을 운 해야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제도가 지

나치게 느슨하고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농업 TAA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산상의 어려

움이 있으니 만큼 생산품 인증 차는 간단히 하더라도 개별 인증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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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순소득의 일정한 감소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이다. 

A. TAA 연장 입법 황

  TAA는 그 본질상 한시 인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만 운 되도록 입법되어야하는 로그램으로 의회의 재승인  연장 결정이 

필요하다.  TAA는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정책 결정에서 항상 논의의 심에 

서왔고 특히 한민국, 콜롬비아 그리고 나마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도 

심의 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한국 등과의 FTA체결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한 보호  설득용으로 TAA 연장 입법을 지지하 고 그 결과 2011년 10월 

112차 의회는 한미 FTA를 포함한 세 개의 FTA 법안과 함께 TAA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입법의 결과 TAA는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되게 되었고 농

업 TAA 로그램도 연 9천만 달러의 산을 배정받았다. 

  미국 TAA는 오바마 행정부가 EU 등의 諸國을 상으로 하는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와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2014년 재 다시 한 번 정치 토론의 면

에 부상하게 된다.34) 이 두 FTA의 성공 인  연내 타결은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진흥청법(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새로운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 법은 FTA의 개정 없는 신속한 의회 통과

를 가능하게 해주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미국무역 표부의 마이클 라먼

(Michael Froman)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TPA 통과 노

력의 일환으로 TAA의 연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5)

  재 TAA 연장 법안은 두 개가 의회에 제출되어있다.  맥스 바커스(Max 

Baucus)상원의원과 수  컬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발의한 

2013년 무역조정지원연장법(Trade Adjustment Extension Act of 2013)안이 첫 

34) 2013년 7월30일에 오바마대통령은 TAA 프로그램과 TPA의 연계 입법 의지를 천명한다. Glennon J. 

Harris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4).

 

35) Erin Fleaher Rogers, Agricultu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od for Thought 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es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23 Fed. Circuit B.J., 56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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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모든 행 TAA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다.36) 한 2014년 3월에는 하원에 2014년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14)안이 하원의원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제출

되었는데 이 법안 역시 2020년까지의 TAA 연장 내용을 담고 있다. 

  TAA 연장 입법 근황과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 그리고 각 당의 입장을 종

합해보면 TAA가 미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 을 엿볼 

수 있다.  

B. 2009년의 변화가 농업 TAA 규제 구조에 끼친 향

  2009년 ARRA하에서는 거의 모든 생산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2009년 

ARRA가 통과된 후 새로운 요건 구정을 용하 더니 5개의 생산품  4개

가 인증을 득하게 되었는데 이 네 가지의 생산품은 2002년 규정으로는  

인증될 수 없었던 생산품이었다.37)  이러한 한 변화는 가격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를 들자면, 2009년 이 에는 FAS는 새우나 아스 라거스를 인증하지 않

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생산품들의 가격이 과거 삼년에 비하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  규정을 용하면 이러한 생

산품들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생산량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FAS의 보고에 의하면 아스 라거스 경작자들이 격히 증가하는 수입 아스

라거스의 양에 응하기 하여 경작면 을 던 것이다.  따라서 생산

품 인증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충족하기가 2002년의 구도에 비해 용이해졌

는데 이는 가격을 유일한 결정요소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해  2009년 변화에 기인한다. 

C. 개별 생산자에 한 2009년 ARRA의 순소득 요건의 폐지에 한 비

  2009년 입법의 첫 번째 인증 단계의 요건 완화는 정 인 면이 강하지만 

36) Glennon J. Harris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4).

3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12-731, USDA Has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to 

Farmers and Fishermen, but Steps Are Needed to Better Evaluate Program Effectiveness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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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요건의 폐지에 해서는 비 의 소리가 없지는 않다.38)  일단 2009년 

입법이후 개별 인증 차에 한 사법심사 청구는 한 건도 없긴 하 으나 

이는 새로운 구도 하에서는 인증이 용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

이다. 

  2010에 의회에서 TAA 연장을 논의할 때 2009년의 인증 차를 계속 유지

할 것인가 아니면 2002년의 형태로 회귀하여야할 것인가에 한 뜨거운 토

론이 벌어졌었다.39) 2002년의 구조로 회귀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측은 2009년 

입법은 단기간의 경기부양책으로 제정된 것이니만큼 장기 으로 유지되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계속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9년 입법은 기

존 구조에 한 항구 인 개선책이며 화 노력의 산물이니만큼 유지되는 

채로 갱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의회가 TAA를 연장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 이러한 논쟁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입법의 순소득 요건 폐지를 비 하는 입장을 살펴보자면 두 가지

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부족한 산을 고려했을 때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생산자, 즉 수입 증가의 여 로 소득감소를 겪은 생산자를 구별해내는 

최소한의 차는 반드시 필요하며 행처럼 거의 모든 신청인이 혜택을 수

혜하는 것은 TAA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둘째, 순소득 감소에 

한 다양한 례가 기 축 되어있으므로 향후 순소득 감소 요건을 다시 시행

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 은 미국이나 한민국이나 부족한 산으로 지원 로그램을 

운용할 것이 분명하니 만큼 상당한 시사 이 있다하겠다.  개인 인 견해로

는 2002년 법의 2단계 인증 구조를 유지하면서 2009년법의 차 간소화를 

도입하고 생산품인증은 다양한 요건의 제공을 통해 용이하게 하면서 2차 인

증에서는 비록 차  신청기간 등은 간소화하면서 순소득감소의 요건은 

유지하는 편이 로그램 豫算의 한계를 고려한 투명성 제고의 방안이 아닐

까 생각된다. 

38) Erin Fleaher Rogers, Agricultu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od for Thought 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es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23 Fed. Circuit B.J., 561 (2014).

 

39) J.F. Hornbec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4192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ts 
Role in U.S. Trade Polic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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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비록 농업 TAA를 포함한 TAA 로그램의 미래는 2014년 11월 재 명확

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미국의 향후 무역정책 결정에서 항상 일정한 정도

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농업 TAA는 기존의 TAA 로그램

에서 락되었던 계층과 상품군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조정지원 로

그램으로 농산품의 수입이 증가일로에 있는 미국이나 한민국에게나 상당

한 의미가 있는 로그램이다.  

  비록 근로자 상 TAA 보다는 산규모도 고 지원 상자도 많지는 않지만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경제  손실을 단기 으로나마 감수하여

야하는 농가에 한 기술지원과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책인 것이다. 

  한민국이 농업 련 TAA를 도입하고자하는 논의를 갖고 입법 비를 

하는 것은 다양한 FTA를 통한 경제  과실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향후 자

유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  유 감을 끌어내는데 있어 하다고 단

된다.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증 차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되 

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우선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실성 있고 변별력 있는 수혜자격요건의 입법이 필요하다.  

  1단계 인증과 체 차에 해서는 2009년 ARRA의 간소화된 차와 인

증 요건을 참고하되 2단계 인증에 있어서는 2002년 순소득 요건을 참고하는 

것을 제언해본다.   

   

Ⅴ. 피해보 직불제도 개선방안 

1. 방안 1 

 (1) 개요 

 

  농업인등 지원 원회를 재와 같은 체제로 유지하되, ① 원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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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현행 제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
기 때문에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특히 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기관과의 마찰 
등을 방지할 수 있음 

비상설기구로서 충분한 심의의 기회
가 없고, 향후 계속적으로 발효할 
FTA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구성, ② 원회의 임무, ③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개선하는 방안 

 (2) 장·단

 (3) 세부 개선방안 

 1) 원회 인  구성 개선 

  무역 원회와 같이 정책 주 기 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성원을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인  구성에서 제외시켜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독립성을 확

보하여야 함. 무역 원회와 같이 원장과 원의 임명 는 을 통령

이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무역 원회와 같이 원장과 원의 자격에 상당한 정도의 문성을 요구

하고, 직·간 으로 이해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원의 자격에서 배

제하여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원장과 원의 자

격으로는 경제학, 농경제학, 법학, 행정, 산업정책 등에 문성이 있는 자 등

으로서 무역 원회의 구성에 한 규정인 「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

해규제에 한 법률」제29조를 참조할 수 있음  

 2) 원회의 임무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임무를 재와 같이 농업인 지원에 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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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소관 업무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임무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의 조사·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

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

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
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
각 농업 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

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

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마련, 농업인지원 종합 책 심의 등 정책자체에 한 심의가 아닌 농림축산

식품에서 마련한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인 지원책에 하여 해당 지원

요건 구비 여부를 정하는 기 으로 임무 변경이 필요함 

  재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임무를 살펴보면 정책심의라는 다소 비

문 이고 행정 인 사안의 심의와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

의 타당성, 정성 등의 심의 등 문 이고 구체 인 사안의 심의가 혼재되

어 있어 법령을 자세히 검토하여 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사안

에 해서도 정책 인 단이 내려지거나 는 정책 인 단을 요구할 우

려가 있음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임무를 농림축산식품에서 마련한 정책에 따라 시

행되는 농업인 지원책에 하여 해당 지원요건 구비 여부를 정하는 기

으로 임무를 변경한 후 재 무역 원회와 같이 농업인등 지원 원회는 조

사·분석기 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됨 

<참고 : 무역 원회 소  업무와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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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

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
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
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
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
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
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
의 건의, 재심사 등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
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
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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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
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위원회는 무역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소속공무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4.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개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무역 원회 내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결

과에 한 신빙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제도가 운

되기 해서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차 역시 문성, 투명

성, 주 기 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투명성 확보를 해서는 조사·분석의 과정에서 가능한 범  내로 정책수

혜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분석의 진행 과정을 정책수혜자들에게 

일정부분 공유하는 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를 들어 이해 계

인 회의 개최를 통해 조사·분석 과정에서 미리 결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

거나 는 조사내용에 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투명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독립성 확보를 해서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외부

문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를 들어 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문가를 비상설 조사 원으로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무역 원회의 무역피해조사를 한 조사단 구성규정을 

참고할 필요 있음 

<참고 : 무역 원회 조사단 구성·운 규정> 



- 80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 직원

5. 그밖에 산업 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장점 단점

향후 계속적으로 발효할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정책 주관기관과 정책 집행기관이 분
리됨으로써 집행 업무의 독립성이 확
보되어 정책수혜자들과 정책 주관기
관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
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관련 전문인
력 확보가 용이함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타부처, 입법부 등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정작업시 상
당한 진통이 예상됨 
 - 무역위원회의 경우 근거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의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제의 운영을 
위해서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설립의 정당성 확
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방안 2

 (1) 개요 

 

  무역 원회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를 설

치하여 농업인 지원책을 이행하기 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하게 하고, 

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조사실을 설치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정을 한 기

내용의 조사·분석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2)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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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개선방안 

 

 1)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를 설립하기 해

서는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업무 역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한 

숙제임. 농업인등의 지원시책 에서 피해보 직불제와 같이 조사·분석  

조사·분석의 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정이 필요한 분야가 한 업무 역

이라고 단됨 

  원회 구성은 원장과 원의 자격을 경제학, 농경제학, 법학, 행정, 산

업정책 등에 문성이 있는 자 에서도 상당한 수  이상의 문성이 확보

된 자로 제한하고, 임명 는  역시 정책 주 기 이 아닌 통령의 임

명 는 이 타당할 것임 

  원의 수는 업무 범 에 따라 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약간 명의 고 공

무원인 상임 원을 두고, 나머지는 비상임 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방

법임. 무역 원회의 경우 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원으로 구성되며, 1인

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 원이 있음 

  원회의 임무는 행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임무와 같이 정책 사안에 

한 심의가 아닌 농업인 지원책에 하여 해당 지원요건 구비 여부를 문

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를 들어, 피해

보 직불제도의 경우 피해보 직불  지 요건인 가격요건, 수입량 요건, 인

과 계 등의 정과 조정계수 등의 산정 등이 가능할 것임   

  원회는 조사실의 상세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기 하여 요건 충족 여부

를 단하여 그에 따른 요약 보고서 형태의 정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조사

를 실시하거나 정책 인 단을 추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운 하는 것이 신

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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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부기 으로 조사실 설치 

  독립 으로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하부기 으로 조사실을 설치하

여 재 한국농 경제연구원내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행하고 있는 가격

요건, 수입량 요건 등의 조사·분석을 포함하여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업무

를 처리하도록 함 

  조사실은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업무 내용에 따라 유사업무를 이행하는 

몇 개의 으로 나 어 운 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됨. 무역 원회

의 조사실의 경우 무역구제정책 , 산업피해조사 , 덤핑조사 , 불공정무역

조사  이 게 4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조사실장은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 장은 부이사 ·서기  는 기술서

기 으로, 산업피해조사 장·덤핑조사 장  불공정무역조사 장은 서기  

는 기술서기 으로 보하 으며, 정원은 총 48명임 

  무역 원회의 경우 정원의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이며, 5 의 5인의 범

 안에서  무역조사실장  덤핑조사 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하부기 인 조사실의 경우 업무 내

용의 기술성  수개의 자유무역 정의 발효로 인한 업무의 긴 성 등에 따

라 직원의 부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당장의 업무 처리에 어

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임기제 공무원, 민간경력

자, 민간 문가 활용 등으로 조직 운용에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무역 원회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을 한 무역피해조사를 하여 원회 

소속공무원, 해당 산업을 장하는 계 앙행정기 의 소속공무원, 기업회

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국제 통상 계나 해당 산업에 한 

연구실 이 있는 정부출연기 ,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 직불제도의 경우 농업인등  생산자단체가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 품목으로 선정해  것을 신청하여 조사·분석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자체 인 품목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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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기관과의 마찰 등
을 방지할 수 있음 
정책 주관기관과 정책 집행기관이 분
리됨으로써 집행 업무의 독립성이 확
보되어 정책수혜자들과 정책 주관기
관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무역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업무이관에 따른 반발 및 부작용 발
생 우려 있음 
업무 집행 과정에서 여타 산업과 다
른 농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농업을 여타 산업과 동일한 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농업정책 수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목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으므로 의 업무 자체를 품목

의 조사·분석의 실시로 상정하고, 보다 추가 이고 문 인 조사·분석이 필

요할 경우에만 외부 문인력이 포함된 조사단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방안 3

 (1) 개요 

 

  자유무역 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

사· 정.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 심의 등 

자유무역 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향 등과 련하여 무역 원회가 처리

하고 있는 업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를 설치하

지 않고 피해보 직불제도 운 을 한 조사·분석  심의를 무역 원회의 

조사실 는 무역 원회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안  

 (2)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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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개선방안 

 

 1) 심의업무만 무역 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조사·분석 업무는 한국농 경제연구원내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그 로 이

행하고,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심의업무만 무역 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재 무역 원회의 하부기 인 조사실내에 농업 련 문인력이 부재하

다는 에서 조사·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업무의 독립성은 확

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그러나 농업인등 지원센터와 무역 원회간의 업무 조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무역 원회가 심의 내용을 제 로 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무역 원회의 원 구성에 농업 련 문가의 입이 필요함 

 2) 심의업무와 조사·분석 업무를 모두 무역 원회의 조사실과 무역 원회

를 활용하는 방안  

  조사·분석 업무와 심의 업무 모두 무역 원회 조사실과 무역 원회를 활용

하는 방안은 조사·분석 업무와 심의 업무의 모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장 은 있으나, 조사실내 농업 련 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한 농

업 련 내용의 심의를 해서는 무역 원회의 원 구성에 농업 련 문

가의 입이 필요함 

 4. 공통개선방안

 (1) 필요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법규와 비교하여 볼 때 피해보 직불제도는 근거

법령에서 직 으로 련 사항을 규율하는 방법이 아닌 구체 인 사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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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 개정안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

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

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

금을 매년 지급한다.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

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

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

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

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

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

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

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으로 관

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

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중에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

급한다. 

1. 좌동

2. 좌동

3. 협정의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의 해당상품의 제2호에 따른 수입 

증가가 제1호의 가격하락의 주된 원

인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

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

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부분을 시행지침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 규정이 구체 이지 않고 업무 처

리 매뉴얼 성격의 시행지침을 통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기 이 

법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불신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1) 법률에 ‘인과 계’, ‘조정계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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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

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

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

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

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

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

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

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

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

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

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

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

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업

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

원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주된 원

인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증가 

외의 요인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

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의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

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

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

법)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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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

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

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

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

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

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

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

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

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지원대상 품목의 해당 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

(이하 “수입기여도”라 한다)를 반영

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

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

사·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계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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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이하 ‘농업인등 지원센터’

라 한다)의 조사·분석과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

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지급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수입증가와 가격하락의 인과관계)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과의 주된 원인관

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증가 외의 요인’이란 기술진보, 국내 생산량 

증가, 재배면적·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와 소비자 선호

변화, 새로운 대체상품 등장 등으로 인한 국내 수요감소 등을 말한다. 

제○조(조정계수의 산출방법)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계수는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 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② 제1항의 지급 가능 보조액이란 해당 년도 지원 대상 품목의 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

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 액수를 말한다. 

③ 지급 신청 총액이란 지원대상 품목의 “산출 기준 × 지급 단가”의 총

액을 말한다. 

④ 수입기여도란 지원대상 품목의 해당 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자유무역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의미하며, 농업인등 

  2) 피해보 직불제도의 조사방법  차 등을 규율하는 고시의 제정 

  피해보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과 FTA 피해보 직불제 지원 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의 내용일부  조사방법 차 등의 내용을 추

가하여 고시를 제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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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제○조(조사·분석의 개시) 지원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분석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등이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한다. 

제○조(조사·분석의 방법) ①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의 조사방법은 법 시

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농업

인등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현지조사, 질의서조사(자료제출요

청 포함),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등 회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제○조(자료 협조)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수입증가

사실의 확인,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과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자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협조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관련 기관·단체·농업인등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서면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조(현지조사) ①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수입증가

사실의 확인,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과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조

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를 영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미리 협의하

고,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조사대상자가 원

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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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제○조(질의서조사 등) ①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수입증가사실의 확인,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과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

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를 송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조사취지 

  2. 답변서작성 및 제출요령(질의서 송부의 경우)

  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

  4. 담당 조사관 등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

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

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시행령 제○조에 따라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

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

는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3.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제○조(이해관계인 회의) ①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수입증가사실의 확인,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과의 인과관계 확인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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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 회의 참석대상

  2. 회의일시 및 장소

  3. 회의목적 및 내용

③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

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출되어야 한다.

⑤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수입증가사실의 확인,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과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제

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조(증빙자료의 제출 등)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타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등을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조(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지원대상품목의 심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

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발

생 여부를 결정한다. 

제○조(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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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개정안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

인등 지원위원회) ③ 농업인등 지원

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

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

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

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

인등 지원위원회) ③ 농업인등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경영, 무역, 관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서 법률학·농경제학·농업경영

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

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

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 에 상당하

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농업정책·무역·관세행정 분야 등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의 직에 있던 자 

  3)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원 자격의 독립성  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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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

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

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

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

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라 한다)의 조사·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

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

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① 좌동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

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

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

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

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의 조사·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농업

인등 지원센터와 농업인등 지원위원

회는 지원대상품목 여부의 조사·분

석과 안건의 심의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조(수당과 여비) 전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전문가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법률 근거조항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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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의 FTA 피해보 직불제

용방안에 한 자문의견

남 학교 법학 문 학원

조교수변호사 홍  표

Ⅰ. 개요

  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  통

상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 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며, 능동

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

기 해 자유무역 정의 극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임

  재 칠 ,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개

국과의 자유무역 정이 발효된 상태임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행에 따라 무역 상 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비교 열 에 있는 국내 산업  일부 분야 는 해당 산업  일부 상품이

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피해가 상되므로, 이에 한 효과 인 지원 책을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한 지원과 련하여, 농

어업등40)41)42)에 하여는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40)「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

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장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

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

(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41)「농어촌·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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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특별법」  그 하 법령에서 농어업인등43)44)45)46)에 하여 자유무

역 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를 심으로 한 지

원 책을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하여는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  그 하 법령에서 제조업이나 

일정한 서비스업47)을 경 하는 기업 는 그 소속 근로자 등48)에 하여 

‘무역조정49)지원제도’를 심으로 한 지원 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 법

률 모두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한 마라 쉬 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

서의 지원을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50)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그 

하 법령에 따른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자유무역 정 체결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

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42)「수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산업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및 수산물가공업(수산동식물을 직

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4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

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협업적 농업경영

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45)「수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자  어업자(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어업종사자(어업자를 위하여 수

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4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협업적 수산업경

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가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4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의 범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의 모든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48)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및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에 따른 지

원 대상이 될 수 있음

49)「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무역조정”이란 ‘제조업이

나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

거나 있었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함

50)「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

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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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  그 하 법령에 따른 ‘무역조정지

원제도’는 그 지원 상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

행으로 인한 피해에 한 지원이라는 공통 을 갖고 있으므로, 이 에 착안

하여 양 제도의 정  측면을 상호 용 가능한 것인지에 하여 검토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사 제도의 통일  운

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음

  이하에서는 농어업인 등에 한 자유무역 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 상업종을 경 하는 기업에 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용하는 방안에 하여 살펴보기로 함

Ⅱ. 검토에서 제외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 이 아닌 사항

1. 근로자에 한 지원 (고용노동부)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업인’에는 직  

농지를 경 경작하는 사람이나 어업을 경 하는 사람 이외에 농조합법인

의 농산물 출하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

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 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

을 경 하는 사람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에 하여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

가 검토될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에 한 지원은 실질 으로 고용노동부 소

 사항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이에 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2. 어업인등에 한 지원 (해양수산부)

  한 어업인등에 한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도 해양수산부 소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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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용방안 검토

1.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용 유형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용하는 방안은 크

게 보면, ①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체하는 

방안, ②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상호보완 으로 

용하는 방안, ③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

건, 방식, 차, 효과 등을 선별 으로 차용하는 방안으로 나 어 볼 수 있음

2.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차이

  와 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의 범 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서는 우선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차이 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양자 모두 자유무역

정의 이행에 따른 국내 지원 책  직 피해보 책으로 언 되고 있으

나, 양 제도는 몇 가지 에서 근본 인 차이가 존재함

가. ‘품목별’ 지원방식 vs ‘기업별’ 지원방식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지원 상을 선정함에 있어 ‘품목별’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1) 피해보 직불  지원제도 - ‘품목별’ 지원방식

  피해보 직불  지원제도는 일정한 가격하락기 과 수입량증가기 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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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우

선 선정하여 고시하면, 해당 지원 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은 개별 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하여 별도로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보 직 지불 의 지 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상품목의 생산지

역생산기간생산면 이 사실인지 여부에 한 확인을 거쳐, 지 상자로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 농업인등에게 품목별 상한액의 범  안에서 

<지원 상품목의 생산면 ×단 면 당 국평균생상량×지 단가×조정계

수>에 의해 계산된 피해보 직 지불 이 지 됨

  (2) 무역조정지원제도 - ‘기업별’ 지원방식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조정지원 상업종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개별 기업이 무

역조정지원을 받기 해서는 우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의 지정이 선행되어

야 함

  무역조정지원 상업종을 일정한 기간 이상 경 한 기업이라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에 한 제한 없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  서비

스의 수입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함을 입증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해 스스로 수립한 

활동계획(무역조정계획)과 함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 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소기업창업 

 진흥기 으로부터의 융자지원과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피해보 직불  지원제도가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가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농축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축임산물이 품목별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을 

갖고 거래되며 국내 시장에서의 농축임산물의 품목별 거래에 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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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가 축 되고 있는 과 함께 신청 농업인등이 지원 상품목을 생산

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소득 감소나 피해 여부에 하여 별도로 주장 입증

할 필요가 없다는 에서 개별지원방식에 비하여 신청 농업인등에게 유리하

다는 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농축임산물이 아닌 일반 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 를 들어 이어폰)이라고 해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시장에서도 상

호 동질성 내지 유사성을 갖고 거래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므로, 품목별 지

원방식을 채택하기 어렵고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원이 되기 어려움

  (4) ‘품목별’ 지원방식과 지원 상품목 선정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등이 지원 상이 되기 해서는 본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 에 의하여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고

시되어야 함

  어떤 품목이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됨에 있어서는 상품목의 ①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 가격’(해당 연도 직  5년간의 평균가격  최고

치와 최 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 총수입량’(해당 연도 직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과하는 경우, ③ 

정상 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 수입량’(해당 연도 직

 5년간 정상 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51)52)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과하

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5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

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 제1항 관련) 5. 기준수입량: 해당 연도 직

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

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 이 경우 기준수입피해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수입량/국내생산량+수입량-수출

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52) 2011. 8. 24.자 장관방침에 따라 수입피해발동계수는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기준발동계수를 참고하여 시장점유율에 따라 결정하고 있고, 현재 ① 시장점유율 10% 미만에 대한 

수입피해발동계수는 1.15(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계수는 1.25), ② 시장점유율 10% ~ 30% 미만에 대한 수

입피해발동계수는 1.10(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계수도 1.10), ③ 시장점유율 30% 이상에 대한 수입피해발동

계수는 1.05(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계수도 1.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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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평균가격, 총수입량, 정상 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은 모두 시장

에서의 통계에 의하여 조사되거나 산출되는 객 인 지표임

  실제로 농산물의 평균가격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

장 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 액  거래물량’에 따른 해당 품목의 

연간 거래 액과 연간 거래물량에 의하여 단 량당 가격으로 산출되고, 농

산물의 총수입량  정상 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 세법」 제322조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품목별 수입량으로 산출

됨53)

  다만,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선정을 한 기   정상 국

으로부터의 수입량에 하여는 단순히 해당 연도 직  5년간의 연간 수입량 

 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기 수입량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시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기 수입량

으로 정하고 있어 가 된 기 54)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지원 상품목을 

선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지원 상품목 선정 자체에 신 을 기하고 

소극 으로 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품목별’ 지원방식과 개별 농업인의 소득변화 상황이나 피해 상황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품목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등이 지원 상이 되기 해서는 본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 에 의하여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고

시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품목이 지원 상품목으로 선

정됨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해당 품목이 유통되는 체 인 상황(평균가격, 

수입량)이 기 이 될 뿐, 개별 농업인의 구체 인 소득변화 상황 는 구체

인 피해 상황은  고려의 상이 되지 않음

5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

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 제1항 관련)

54) 현재의 수입피해발동계수는 그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각 1.15, 1.10, 1.05로 1보다 큰 수이므로, 협정상대국

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3년 평균수입량보다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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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품목별’ 지원방식의 한계와 ‘농업인등 지 원회’의 역할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등의 

측면에서 보면, 실 인 피해 는 수익감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

이 생산하는 품목이 시장 체 으로 평균가격  수입량의 측면에서 「자

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그 하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되기 한 

일정한 기 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보 직 지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제도 자체에 한 불만

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선정함

에 있어서는 ‘농업인등 지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원 상품

목 선정을 한 평균가격  수입량 등의 기 이 시장에서의 통계자료를 통

해 산출되는 객  지표이기 때문에, ‘농업인등 지 원회’가 여기에 특

별히 의견을 개진하여 지원 상품목 선정에 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

조이고, 따라서 ‘농업인등 지 원회’에 농업인 표 내지 농업 련 문

가가 다수 참여하는 것은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의 선정과 련

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하겠음

  (7) ‘기업별’ 지원방식과 지원기업 지정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이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해서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 에 의하여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어떤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됨에 있어서는 무역피해에 한 

요건과 무역조정계획에 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구체 으로는 무

역피해에 한 요건은 ①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을 것이 확실

할 것55), ②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 으로 경쟁하는 상품  서비스의 수입(자유무

5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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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의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의 증가가 해당 기업의 피해의 주

된 원인일 것56)이고, 무역조정계획에 한 요건은 ③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

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합한 것일 것임57)

  무역피해에 한 요건 심의는 무역 원회가 담당하고58) 무역조정계획에 

한 요건은 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함59)

  차 으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이 소기업진

흥공단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와 함께 지정신청서를 제출

하면,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하여는 무역 원회가 심

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 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업이 수

립한 무역조정계획의 합성에 하여는 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하여 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에게 제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

이 최종 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무역피해가 인정되기 해서는 ① 일정한 기간60) 동안 ② 신청기업이 생

산하는 일정한 품목(상품 는 서비스)과 같은 종류의 품목61) 는 직  경

쟁 계에 있는 품목62)에 하여 ③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63)하고, ④ 신청기업의 체 매출액 는 생산량이 일정 폭 이상 감소하

5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5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58)「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문, 「자우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

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

59)「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요

령」 제5조

60)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

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고,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임

61) 상품의 경우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2-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

류목록번호가 동일(겉모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포함)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봄 

62) 상품의 경우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2-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

류목록번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상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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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신청기업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64) 입을 것이 확실하며65), ⑤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신청기업의 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함66)

  여기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일정한 품목과 같은 종류의 품목 는 직  

경쟁 품목의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액 는 수입량, 해당 

품목에 한 국내 기업의 생산 액 는 생산량’은 시장에서의 통계에 의

하여 조사되거나 산출되는 객  지표이나, ‘신청기업의 매출액 는 생산

량, 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수요자거래처에 한 납품물량 는 

납품가액 등’은 개별 기업의 구체  경 상황에 한 것으로 시장에서의 

통계만으로 조사되거나 산출될 수 없고,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 로 

사실 여부가 조사확인되어야 함

  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를 담당하는 무역조정계획의 합성에 하여는 

후술하는 ‘피해 최소화극복을 한 계획 제출 요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6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증가와 관련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

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2-1호) 제9조 제1항은 ① 절대적 증가(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

여 일정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경우)뿐만 아

니라 ② 상대적 증가(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

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생산·공급 금액 또는 물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한 경우)도 수입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4) 신청기업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

내에 신청기업이 주장하는 6개월 동안 ①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② 신청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

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감소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65) 신청기업이 심각함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

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

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기업이 주장하는 6개월 동안 신청기업의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

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6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무역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2-1호) 제12조 제1항은 자유무

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신청기업의 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자유무역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가격이 신청기업의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의 판매가격

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②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

피해품목이 아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있

을 것인지 여부, ③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

해품목의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검토 결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무역위원회는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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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업별 지원방식’과 개별 기업의 피해 상황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같이 지원 상품목이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차는 필

요 없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해서는 어떤 품목이 되었든 우선 신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과 같은 종류의 품목 는 직  경쟁 계에 있는 품목

에 하여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신청기업의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히 상되어야 함

  시장에서 해당 품목이 유통되는 체 인 상황(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

터의 수입 액 는 수입량, 국내 기업의 생산 액 는 생산량)이  고

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고려의 상은 개별 기업이 구체 으로 무

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상되는지 여부임

  (9) ‘기업별 지원방식’의 한계와 ‘무역 원회’의 역할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상된다고 주장하는 신청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

에 한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 액 는 수입량에 비추어 시

장 체 인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체 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충분히 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기업은 자신이 

입었거나 입을 무역피해의 내용을 구체 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신청기업은 무역피해의 내용을 주장 입증하기 해 업이익, 가동률, 수요

자거래처에 한 납품가액과 같이 고유의 업상비 에 해당할 수 있는 정

보까지도 제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

함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무역피해가 무역 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질지 여

부에 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시에 미리 확신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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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청기업의 무역피해 여부를 심의하는 무역 원회는 실질 인 조

사 정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회 산하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사무

처 조직이 필요한데, 무역 원회는 이러한 사무처 조직으로는 무역조사실과 

4개의 을 두고 있으며, 무역 원회에서 무역피해 정을 함에 있어서는 무

역 원회의 심의에 앞서 무역조사실장67)(실제로는 무역조사실 소속 조사

68))이 작성하여 무역 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가 가장 

요한 단자료가 될 것임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69)’에 상응하는 

‘무역조정지원 원회70)’가 「자유무역 정의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에 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재하지만, 무역조

정지원 원회는 정책 원회 성격을 갖는 원회이므로, 개별 기업의 구체

인 무역피해에 한 조사심의는 사무처 조직이 있는 무역 원회에서 담당하

도록 하고 있음

나. 피해 최소화 극복을 한 계획 제출 요부

  지원 상을 ‘품목별’로 선정하는지 는 ‘기업별’로 지정하는지와 

함께,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이의  다른 주

67)「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2-1호) 제28조 제1항은 무역조

사실장은 무역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8)「무역위원회직제」 제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에는 무역조사실을 두고, 무역조사실에는 무역구제정책팀, 산업

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의 4개 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직제」에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를 어느 팀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

단 「무역위원회직제」 제6조 제13호에 따라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무역구

제정책팀에서 총괄하되, 무역구제정책팀은 조사부서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조사부서인 산업피해조사팀, 덤핑

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의 3개 팀에서 신청 사건을 분장하여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

정을 위한 무역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69)「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는 ①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② 농업인지원 종합대책, ③ 농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④ 농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⑤ 농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농업인

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⑦ 농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농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70)「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위원회는 ①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②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 지원시책과 관련된 협조 사항, ④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⑤ 무역조정 지원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성과분석, ⑥ 그 

밖에 무역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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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차이는 지원 상으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해 스

스로 수립한 활동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임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개별 농업인이 지 신청을 할 때에 신청 

농업인에게 자유무역 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해 스

스로 수립한 활동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 직 지

불  지 신청서상의 주요 기재 사항은 신청(생산)품목, 면 , 생산기간, 생

산규모(㎡, 마리) 정도에 불과함

  반면에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신청기업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히 상될 것과 별개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할 때에 신

청기업으로 하여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해 스스로 수립한 

활동계획(무역조정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무역조정계획이 기

업의 경쟁력 확보에 합할 것임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2호) [서식 3] 

‘무역조정계획서’를 통해 무역조정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조정계획

은 기업 황(기업개황, 재무, 매출  생산 황 등)을 기 로 하여 ① 무역

조정계획에 따른 생산제품(상품 는 서비스)의 개요(제품명, 제품용도  특

성, 품질경쟁력, 개발생산 계획, 기 효과 등), ② 업계획(시장성, 매계획 

등), ③ 설비투자계획, ④ 자  조달계획(총소요 액, 조달계획 등), ⑤ 경

기술 상담지원 추진계획, ⑥ 재무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조정계획을 진단하고 실 가능성 등에 한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

는 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무역조정계획의 합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무역조정계획, 기업외부환경분석, 기업내부역량분석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결과에 반 하여야 함71)

  이와 같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에 하여 무

역조정계획 제출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출된 무역조정계획의 경쟁력 확보 

71)「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2호)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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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기업에게 지원에 상응하는 자구 의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계획, 설비투자

계획, 자  조달계획, 경 기술상담지원 추진계획, 재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정계획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임에도 무역조정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지정신청을 포기하거나 무

역조정계획서를 제 로 작성하지 못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

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

원에 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

된 무역조정지원센터72)에서 무역조정의 지원과 련된 상담, 안내  홍보와 

더불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한 지원  

신청 행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73)

  한 무역조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신청기업의 자구 의지  노력은 무역

조정지원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무역조정지

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무역조정계획의 실제로 이행될 것이 요구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취소나 지원 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①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무역

조정계획을 실행하여야 하고74), ②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

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 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7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 이 무역조정지원에 한 시책을 수행하

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이에 

72) 중소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의 조직도(http://www.sbc.or.kr/sbc/sbc_info/info/system.jsp)에 따르면 무역조

정지원센터는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금융본부에 소속되어 있음

7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와 관련하여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20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요령」(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03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지원센터는 무역조정지원센

터와는 달리 신청 농업인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

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및 예측 등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7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7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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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보고하여야 하고76), ④ 3월 이상 업을 지하면 안 되며77), ⑤ 무

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78),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

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제공

되는 정보제공 지원, 융자지원  상담 지원을 단할 수 있음79)

  산업통상자원부장 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하여 필요

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출

입·검사 권한이 있음80)

다. 피해보 의 직 지불 vs. 정보제공 융자 상담 지원

  지원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신청 농업인

등에게 일정한 액의 피해보 직 지불 을 직  지 하는 지원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보 을 한 원의 직 지불 방식

이 아니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정보제공 지원, 융자지원  상담 지

원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농업등에 한 피해보 직 지불 은 간단하게는 (지원 상품목의 생산면

×단 면 당 국평균생상량×지 단가×조정계수)의 산식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는 {지원 상품목의 생산면 81)×단 면 당 국평균생산량82)×(해

7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7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78)「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79)「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80)「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8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

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 제2항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

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8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

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 제2항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나. 단위면적당 전

국평균생산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생산량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작물의 생산(이하 “농산물생산조사”라 한다)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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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도 직  5년간의 평균가격  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90/100-해당 연도의 평균가격)×90/100×(지 가능 보조액÷지 신청 

총액)×수입기여도8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이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지 가능 보조액÷지 신청 총액)×수입기여

도}에 하여는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

별법」 제8조 제3항에서 농업인등 지원 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장 이 정하도록 임하고 있을 뿐, 외 으로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서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조정계수를 고려하면, 지 가능 보조액 비 지 신청 총액이 증가하면 피

해보 직 지불 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는 에 비추어 피해보 직 지불

의 액수가 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농업인등이 입은 피

해의 정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알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  ‘정보제공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무

역조정에 필요한 자 ·인력·기술· 로  입지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 제7조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 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어떤 차와 방식으

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하여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한 법률」  그 하 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무역

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2호)에서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한 지원 사무

의 하나로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는 사무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며,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서도 무역조정지원시책으로 융자지원과 

컨설 지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정보제공 지원에 하여는 기술하지 않고 

재매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2) 농작물생산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

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의 소득(이하 “농산물소득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생산량, 3) 

농작물생산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1) 및 2)의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한다.

83)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의 정도’를 균형대체모형(EDM)을 활용하여 분석·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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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보제공 지원의 정확한 지원 내용은 명확하지 않음

  무역조정지원제도  ‘융자지원’은 정부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하여 

「 소기업진흥에 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 소기업창업  진흥기

’에서 ①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의 구입 자

, ② 사업 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

확보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 , 그 밖에 단기 경  안정 는 경쟁력 확

보를 하여 필요한 자 으로서 ③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  자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한 경 안정화 자 , ④ 정보화 련 시스템  설비의 

구입 는 체에 필요한 자 , ⑤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 , ⑥ 국내외 

로 개척에 필요한 자 84)을 융자하는 것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융자지

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85)에 

융자지원신청서를 조직·인사·재무 황 등 기업 황에 한 자료, 최근 3년 

간의 재무재표, 융자 의 사용계획서와 함께 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86), 소기업진흥 단 이사장은 융자지원의 타당성 평가  융자지원심

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여부  액,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함87)

  구체 으로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 따르면, 2014년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한 융자지원 규모는 

95억원이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 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을 상으로 하여, 정책자  기 리에서 0.15%를 차감한 변동 리88)89)로, 

시설자 90)은 업체당 연간 45억원을 한도로 하여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

내 포함)의 출기간 동안 그리고 운 자 91)은 업체당 연간 5억원(10억 이

8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8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8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87)「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0172호) 제12조 제4항

88) 시설자금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음

89)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공지한 2014년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07%

이므로, 2014년도 4/4분기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의 기준금리는 여기서 0.15%를 차감한 2.92%

에 해당함

90)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 따르면, 시설자금에는 ① 생산

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③ 공

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④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⑤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이 포함됨

91)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 따르면, 운전자금에는 ①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②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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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품목별’ 지원 방식 ‘기업별’ 지원방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품목이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함

상 시설투자기업은 10억원)을 한도로 하여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

함)의 출기간 동안, 소기업진흥공단이 직  출하거나 융회사에서 

출해주는 방식으로 융자지원이 이루어짐

  무역조정지원제도  ‘상담(컨설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해당 기

업이 사업 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 ·회계·법

률·기술  생산 등의 상담에 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은 상담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92)에 상담지원신청서를 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93), 소기

업진흥공단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지원이 결정되면 상담에 소요되

는 비용의 80/100 이내에서 지원됨

  구체 으로 ‘2014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호)에 따르면, 2014년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한 상담지원 규모는 

4.75억원이고, 소기업진흥공단 심의 원회로부터 상담지원결정을 받은 무

역조정지원기업을 상으로 하여, 업체당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의 범

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상담지원 분야는 경   기술의 분야

에 걸쳐 경   기술(생산) 반을 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한 개선방향 도출  실행방안 제시, 생산 리, 품질 리, R&D, 업, 마

, CRM, 인사 리, 재무 리, 원가 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에 한 상담이 모두 지원 내역에 해당됨

라. 주요 차이  종합 정리

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9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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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과 

통계와의 

관계

지원대상품목 선정의 

기준이 통계에 의하여 

조사·산출되는 객관적 지표

신청기업의 무역피해를 

판정하는 기준이 통계에 

의하여 조사·산출되는 

객관적 지표 외에 개별 

기업의 구체적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도 포함

개별 

농업인·기업

의  피해 

고려 여부

개별 농업인의 구체적 피해 

상황은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님

개별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여부가 주된 

고려 대상임

개별 농업인이 구체적 피해 

상황을 주장·입증할 필요 

없음

개별 기업이 구체적 피해 

상황(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을 주장·입증해야 함

선정된 지원대상품목이 

아니면 구체적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일정한 품목에 관계없이 

구체적 피해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심의 

위원회의 

성격

정책위원회 성격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지원대상품목의 선정을 

심의

무역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담당할 사무처 

조직이 있음)

정책위원회 성격인 

‘무역조정지원위원회’는 

무역피해 여부를 심의하지 

않음

피해 

최소화·극복

을 위한 

계획 제출

개별 농업인에게 피해 

최소화·극복을 위한 계획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신청 기업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제출을 

요구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이 

인정되어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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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진단결과보고서를 

통해 판단

무역조정계획 미실행이나 

관련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취소

지원센터와 

그 기능

농업인등 지원센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방조

직 없음)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품목별 

수급현황과 가격, 

수출·입현황 등 정보 수집, 

민감 품목 동향 모니터링

국내 농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한 

방문조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안건 검토·분석

무역조정지원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지부 있음)

무역조정지원 관련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지원 및 신청 

대행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정보제공, 융자지원, 

상담지원)

지원 내용

일정한 금액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직접 

지급

피해보전을 위해 금원을 

직접 지불하는 내용 없음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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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체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용하는 방안의 하

나로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체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음

  즉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으

로 하여  무역조정지원농업인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지정신청서에는 

해당 농업인이 스스로 작성한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를 첨

부하도록 한 다음, 일정 기  이상의 무역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무역조정계획

의 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조정지원농업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된 무역조정지원농업인에 해서는 별도의 피해보 을 한 원 지  

없이 정보제공, 융자지원, 상담지원을 통해 스스로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임

  이 경우 지정신청의 상은 경  심으로 악된다는 에서 개별 농업

인이 아니라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

립농산물품질 리원에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농업경 체’를 

상으로 하는 것이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안의 실화를 해서는 개별 농업경 체가 주장하는 무역피해

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하는 별도의 원회(무역 원회

의 역할을 수행하는)와 조사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농업

인등 지원센터는 개별 농업경 체로부터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신청

을 수받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주면서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이 있는 기구( 를 들어 국립농산물품질 리원)로 변경해

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체하면,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한 지원제도를 일원화하여 

통일 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겠으나, 무역피해를 주장·입증하고 무

역조정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 체의 부담이 가 되고, 종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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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직 지불 을 지 받던 농업인등의 반발이 우려되며, 지원 요건이 가

되면서 직  원 지 이 지원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

로 사회 일반에 인식되어 부정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2014년 11월

말 재 약 150만개 정도에 이르는 농업경 체가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신청에 나설 경우에 이를 수받아 조사·처리할 행정조직도 충분히 갖

추어져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단 이 많아 장기 검토과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 으로는 단기 으로 도입·시행가능한 방안이

라고 보기 어려움

4.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상호보완 으로 

용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용하는 방안의 하

나로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상호보완 으로 

용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음

이 방안은 행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 하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할 때에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이나 지원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해당 사항을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도

입하는 방안이라고 하겠음

앞서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차이  검

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행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되지 못한 품목을 생산하면서 피해를 입은 개별 농업인 

등은 지원 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②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

산한 개별 농업인도 피해보 직 지불 을 지원받는 외에 정보 제공, 융자지

원, 상담지원을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더불어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

행으로 일정한 피해를 입은 농업경 체에 하여 그 피해를 주장·입증하면

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와 별도로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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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원, 융자지원,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에서 제외된 농업경 체를 상으로 하는 

방안

첫 번째로는, 재의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

서, 이와 별도로 혹은 추가 으로 피해보 직 지불  지원품목으로 선정되

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원 상에서 제외된 농업경 체( 는 농업

인)를 상으로 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사하게 개별 ·구체 으로 자유

무역 정의 체결  이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함을 주장·입증하면서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무역피해가 인정되면 그 피해를 직

지불 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제공지원, 융자지원, 상담지원의 

방식을 통해 해당 농업경 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무역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이러한 방안은 행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가 통계와 같은 시장에

서의 객  지표 심으로 운 되는데 따른 개별 ·구체  타당성을 보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행 지원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행 제도로 보

호되지 않던 역을 상으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에 한 사회 인 명분이나 수용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농업

경 체에 하여 자신의 구체 인 상황을 주장하고 심사를 받는 기회를 제

공해 다는 에서 의의가 있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이러한 

차를 통해 개별 농업경 체에 지원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단기 으로 일정한 원을 직  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 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 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면에서 장기 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것임

사실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도 

이러한 을 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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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일정한 사

항94)에 하여 보조 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95)을 두고 있음

그 지만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

법」 제5조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은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

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등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지원사업이 마련된 이후에 정부가 제시한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자격  요건 등에 

있어 반드시 특정 품목이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

려가 있는지 여부에 한 단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앞서 언

한 이른바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  지원 방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음

실제로 2012년에 농 경제연구원의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발간한 『농·어업인을 한 FTA국내보완 책 요약』 자료를 통

해 경쟁력 강화 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130개 책들은 살펴보면, 모두 일

반 책이고 특별히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한 단을 제로 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개별 농업인등

을 한 지원으로 마련된 책이라고 보기 어려움96)

9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

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

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

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추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

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2011. 7. 21. 전부개정(2011. 10. 

22. 시행) 전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 보조 또는 융자로 특

별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유무역협정체결

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농어업 등의 경쟁력제고 사

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법과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 지원대상, 추진절차, 사후관리방안 및 개방피

해의 영향분석 등 사업타당성 및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

해 여부’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데 반하여, 2011. 7. 21. 전부개정 이후에는 제1항에서 “협정의 이행으

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농어업

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여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중점을 두고 그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96) 예를 들어 한·EU FTA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90. 종축장 전문화 지원 (전문종돈장 육성)”의 경우 사업대

상자는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이고, 지원자격은 ①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② 전문종축

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또는 ③ 생산, 제조, 유통전문화, 질병 차단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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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  지원 방안’에서 무역피해 정에 

하여는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 원회고시 제2012-1호) 제12조의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음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  지원 방안’의 지원 내용과 련해서

는 정보제공지원은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 융자지원과 상담지원이 의미가 

있을 것인데, 융자지원의 경우는 지원받은 자 의 이용에 한 무역조정계획

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상담지원의 경우에는 상담

을 통해 해당 농업경 체가 무역조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로 무역조정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음

특히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농업경 체가 경

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경 , 기획, 유통, 고, 회계, 기술개발, 작목 환, 

법률 등에 한 문 인 상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정책 실에

서는 상 으로 소홀이 취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를 들어, 2014년도 농립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는 47번 사업으로 

‘농업경 컨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인 경우 총사업비 1,000만원 

이내에서 최  3년간 컨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자격이나 선정우선순 를 살펴보면, 자유무역 정이 체결  이행으

로 무역피해를 입은 농업경 체의 경쟁력 강화를 한 제도와는 무 하고, 

오히려 우수후계농업경 인인 경우나 일정한 품질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상 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더욱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됨

한편,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  지원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약 150만개 

하여 전문화하고자 하는 AI(돼지인공수정센터)로 되어 있어, 종축장의 경우 품목의 제한이 없고, AI(돼지인공

수정센터)의 경우에도 한·EU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 농가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별도의 판

단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91.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의 경우는 그 자체로 특정 품목과는 무관하게 자연순

환농업을 추진하는 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자금 융자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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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이르는 개별 농업경 체의 무역피해를 조사· 정하고 무역조정계획

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확인할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장애 요인을 완화하기 해 무역조정계획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거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비해 상 으로 간소하게 요구할 수

는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안의 취지에 비추어 무역피해 주장을 조사·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나.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과 계없이 모든 농업경 체를 상으로 

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재의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

서, 이와 별도로 혹은 추가 으로 ‘무역조정지원농업경 체 지정  지원 

방안’을 도입하되 그 상에는 피해보 직 지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

업경 체와 함께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인 농업경 체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 방안에 따를 경우에는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에서 이미 일정한 기 에 따라 자유무역 정의 

체결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인 농업경 체에 하여 직 지불  외에 융자지원이나 상담지원을 받기 

해서는 별도로 개별 ·구체 인 무역피해사실을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 으로 한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함

5.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선별 으로 차용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용하는 방안의 하

나로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선별 으로 차용

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음

이 방안은 행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의 큰 틀을 그 로 유지하면

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 방식, 차 는 효과 등을 선별 으로 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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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여러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가. 농업인등이 구체 인 무역피해를 주장·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피해보 직 지

불 의 지 을 신청할 때에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와 같이 지 신청서와 함

께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임

무역피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농업인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인데, 무역피해사실입

증서에 따라 구체 인 피해액이 산출될 수 있다면 농업인등에게 지 해주는 

피해보 직 지불 이 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이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음97)

나. 구체 인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피해보 직 지불

의 지 을 신청하기 한 요건  개별 농업인등에게 구체 ·개별 인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  요건으로 규정하고, 피해보정직

지불  지 신청 시에 별도로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보

직 지불 을 지 하지 않거나 이미 지 한 피해보 직 지불 을 환수하는 

방안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요건을 가 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농업인등

에게 무역피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에서 그 정

도가 상 으로 약한 방안임

9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계산 방식에 따르면 조정계수에 지급가능 보조액과 지급

신청 총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등이 입은 피해이 정도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액수가 반드

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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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보 직 지불  지원제도 련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에 한 심의와 품목별 피해보 직 지

불  산출방법에 한 심의를 재는 정책 원회 성격의 ‘농업인등 지원

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의 ‘무역조정지원 원회’

와 같이 ‘농업인등 지원 원회’는 정책 원회로서의 역할에 집 하고, 피

해보 직 지불  련 심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는 한국농 경제연구

원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 를 들어 ‘농업인등 피해보 원회’)를 

두고 그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무  공무원과 외부 문가  계자

로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재보다 그 운 을 활성화하는 방안임

라. 융자지원  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방안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 농업인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보 직 지불

을 지 하는 외에 별도로 융자지원이나 상담지원도 제공하는 방안이고, 해

당 농업인등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됨

다만,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 농업인등에게만 융자지원·상담지원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되는지 그

지 않은지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재보다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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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무역조정지원제도 련 각종 서식 

1. 무역피해사실입증서
Ⅰ. 기업개황

□ 기업 개요                                          (     년 기 )

업 종
(사업부문)

표 산업
분류번호 생산품목 무역피해

품목여부
수출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매출구성비

(%)

□ 회사연  (별지사용 가능)

연 월 일 주   요   내   용
(해당항목별로 일자 순으로 요약기재)

회사설립일, 설립일 이후 변동사항, 상호변경 유무, 경 활동과 련한 

주요사항*, 생산설비의 변동 등

 * 합병, 분할, 포  주식교환ㆍ이 , 요한 업의 양수ㆍ도 등 여부 기재

□ 계( 련)회사 (자회사 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 계에 있는 회사)

업체명 표자 소재지 주 생산품 소유지분

□ 주요 경 진 황                               (     년   월   일 재)

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 실권자
와의 계 최종학력 주요경력

□ 주주상황                                  (     년   월    일 재)

주주명 경 실권자
와의 계

소유주식 액
(백만원)

비 율
(%)

 * 체 비율의 합계는 100%일 것. (단, 5%이하의 주주들은 기타주주로 합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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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역피해에 한 사항

< 작성시 유의사항 >

 무역피해에 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동 서류와 함께 제시하는 근거자료

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미비 는 허 로 작성되었거나 

피해 상에 한 정황자료가 미비 는 허 로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 

심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사신청물품(무역피해품목)에 한 사항 

 ①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인지 

는 직 으로 경쟁하는 (직  경쟁) 상품(서비스)인지 구분하여 아

래 사항들을 비교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 

외에 추가로 제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이란 상품의 경우 물리  특성(구성요소 포

함), 품질, 용도, 유통경로, 세품목분류번호(6자리 이상)가 동일(겉모

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음)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말하며, 서비

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의 목 수단, 서비스의 품질, 수요자의 범 , 규

제법령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직  경쟁상품(서비스)이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목 ),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 인 용도에서 상호 체사

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품목 개요 : 품목명, 제조공정(제조방법), 규격, 모델 등

나.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종류 는 직  경쟁 상품(서비

스)인지에 한 항목별 비교
   

 □ (상품) 물리  특성(구성요소 포함)

 □ (상품) 품질

 □ (상품) 용도

 □ (상품) 유통경로

 □ (상품) 세품목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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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목

 □ (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수단

 □ (서비스) 서비스의 품질

 □ (서비스) 수요자의 범

 □ (서비스) 규제법령

 □ (상품) 기능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작성)

 □ (공통) 소비자의 평가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작성)

 □ (공통) 상업  용도의 체사용 가능성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작성)

2. 수입증가 사실에 한 증빙

 ① 자유무역 정(FTA)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증가 사실을 아래의 

표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10월 재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은 칠 ,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4개국(스 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동남아

시아국가연합(ASEAN) 9개국(필리핀,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루나

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입니다.  

 ② 수입물품별 수출입통계는 무역 회 홈페이지(www.kita.net) 는 

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s/jsp/Index.jsp) 좌측의 서비스 바로

가기 메뉴의 품목별 수출입통계 메뉴를 이용하여 조회된 자료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 업종의 구체  통계가 없을 경우 자유무역

정 상 국(국내 상업  주재 포함)으로부터의 공 이 증가하 다는 

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같은 종류의 는 직

 경쟁 업종의 한국내 지  설치, 투자 증  등)

 ④ 세품목분류번호는 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 으로 6단  이

상, 가능하면 10단 로 기재합니다.

 ⑤ 피해발생기간이라 함은 신청일 이  2년내에 있는 6개월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피해발생기간으로 선정한 기간이며, 비교동일기간이라 함은 직

년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업이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피해가 발생하 다고 하는 경우 직 년도 동일기간은 직 년도 1

월에서 6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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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의  증가 

 □ 품목명  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 

 □ 수입국가명 : 

(단 : 천$, 천kg, %)

구 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입
(    . . ˜     . .)

피해발생기간동안의 수입
(    . . ˜     . .) 증감률

((B-A)/A) 액  량 수 량(A)  액  량 수 량(B)

품목번호

* 피해기간동안(6개월)의 수입과 직 년도 동일기간동안의 수입의 증감을 비교합니다.
** 물품에 따라 수량으로 수입물량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량단 로 증감을 계산합니다.

(단 : 천kg, .천$, %)

구 분
00년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0월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입 물량

수 입 액

 * 수입물량  액의 최근 3년간의 증감추세를 반기별로 기재합니다.

나. 수입의 상  증가 (수입의  증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국내생산에 비하여 자유무역 정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 으

로 증가한 경우 최근 3년간의 국내생산량과 수입물량의 증감추세를 

반기별로 기재합니다.

 ② 국내 생산량 자료는 사업자 단체 는 련 회 등에서 악한 자료 

등 입수 가능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피해발생이 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 국의 수출증  가능성, 유휴 

생산능력,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내 지 설치 계획, 투자증  계획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 천kg, %)

  구분
00년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0월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  내 
생산량

수 입 물 량

* 국내 생산량의 경우, 반기별 악이 어려운 경우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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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심각한 피해에 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 는 생산 증감률이 20/100 

이상 감소되거나, ‘ 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를 종합 으로 고려한 

피해’가 ‘매출 는 생산 증감률 20/100이상 감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 피해발생기간이라 함은 6개월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피해발생기간으로 선정

한 기간이며 비교동일기간이라 함은 직  연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할 것으로 

상하는 기업의 경우 피해발생기간의 자료는 6개월의 피해 상기간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6개월간의 상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④ 매출액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매출, 고용에 한 사항을 기재하

며, 생산량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생산, 고용에 한 사항을 기재

하며, 매출과 생산이 모두 20/100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은 업이

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매출, 생산, 업이익, 고용 등은 무역피해분야와 기타 분야로 구분하되 

사업부문별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가. 매출에 한 사항 (피해 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상치를 기재)

(단 : 천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A)

(    . . ˜     . .)

피해발생( 상)기간(B)

(    . . ˜     . .)

증감률

((B-A)/A)

무역피해
분야

소계(가)

기타분야

소계(나)

총계(가+나)

 

나. 생산에 한 사항 (피해 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상치를 기재)

(단 :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A)

(    . . ˜     . .)

피해발생( 상)기간(B)

(    . . ˜     . .)

증감률

((B-A)/A)

무역피해
분야

소계(가)

기타분야

소계(나)
총계(가+나)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공 에 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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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래 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한 사항은 피해( 상)기업의 

피해발생( 상)기간의 피해가 ‘매출 는 생산 증감률 20/100이상 감

소’에 해당되는지를 종합 으로 고려하기 해 필요한 지표입니다.

 ② 피해발생이 상되는 기업의 경우 피해 상치를 기재함과 동시에 피

해가 나타날 것으로 단하는 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주요 거래처의 변경으로 인한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등) 

 ③ 서비스업의 경우는 가동률, 재고를 기재하는 신에 서비스 거래( 업)의 

수, 시장 유율 등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이익에 한 사항 (피해 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상치를 기재)

(단 : 천원, %)

구  분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

(    . . ˜     . .)

피해발생( 상)기간

(    . . ˜     . .) 증감률

((B-A)/A)
업이익(A) 업이익률 업이익(B) 업이익률

무역피해분야

기타분야

합  계

 * 업이익 계산시 비( 매활동과 기본 인 본사활동( 고,홍보, 사 리,연구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는 합리  기 (  : 매출액 기  배분)으로 배분함

라. 가동률에 한 사항 (피해 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상치를 기재)

(단 : ○, %)

구  분
기간

 구분

비교동일기간  
월 평균

피해발생( 상)기간동안
월 평균

(    . .  ̃     . .) 증 감 률 (    . .  ̃     . .) 증 감 률

무역

피해 

분야

품목

번호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기타 

분야

품목

번호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계
품목

번호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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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용에 한 사항 (피해 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상치를 기재)

(단 : 명, %)

구   분

비교동일기간

평균상시 근로자수(A)

(    . . ˜     . ..)

피해발생( 상)기간

평균상시 근로자수(B)

(    . . ˜     . ..)

증감률

((B-A)/A)

무역

피해

분야

생산직

일반직

계

기타

분야

생산직

일반직

계

합 계

생산직

일반직

계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재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월수로 나 어 계산합니다.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② 비상근 탁 근로자

 ③ 당해 기업의 최 주주 는 최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자를 말한다)  그 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⑤  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 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   기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바. 재고에 한 사항 (피해 상기업은 피해발생기간란에 피해 상치를 기재) 

(단 : ○, %)

구 분 품목번호

비교동일기간

월평균 재고량(A)

(    . . ˜     . ..)

피해발생( 상)기간

월평균 재고량(B)

(    . . ˜     . ..)

증감률

((B-A)/A)

무역피해분야

기타분야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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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 계에 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제출)

가. 매가격 황

 ① 수입상품 는 서비스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는 서비스의 납품

단가차이를 비교하고, 최근 3년간의 가격추세를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② 수입물품의 납품단가를 악하기 힘든 경우 는 피해 상기업의 경우

에는 수입물품 납품단가에는 해당 물품의 동 기간 평균수입가격(CIF)

과 재 매가격을 기재합니다.

   * 해당물품 평균수입가격(CIF) = 해당기간의 수입 액 / 수입물량 

   * 해당물품 재 매가격 = 해당물품 수입가격(CIF)×환율×(1+ 세율+통 제비용+ 정이윤)

(단 : 천원, %)

주요 거래처
비교동일기간 납품단가비교

(    . . ˜     . .)
 피해( 상)기간 납품단가비교

(    . . ˜     . .) 체 

품목 

수입국거래처명 표자 연락처
자사납품

단가(A)

수입물품

납품단가(B)

납품단가
차이율
(A/B)

자사납품

단가(A')

수입물품

납품단가(B')

납품단가
차이율
(A’/B')

(단 : 천원, 천$, %)

   구  분
00년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하반기 00년 상반기 00년 0월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자사 평균 

납품단가

수입물품
평균 

납품단가

수입물품 
평균수입
가격(CIF)

수입물품 

재 매가격

  * 수입물품의 평균 납품단가 가격 악이 힘든 경우 수입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CIF)과 재 매가격을 기재합니다.

  ** 반기별 악이 어려운 경우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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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경 지표 황 (최근 3년간)

 ① 매출액, 업이익, 생산량, 가동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거래( 업)의 
수), 고용, 재고(서비스의 경우 시장 유율) 등 경 지표들에 해 최
근 3년간의 증감추세를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매출액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매출액부터 업이익에 한 사항만, 생
산량이 20/100이상 감소한 기업은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재고에 한 사
항만 기재하며, 매출과 생산이 모두 20/100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무역피해분야                                (단 : 천원, ○, %, 명)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매비와 
리비(d)
업이익

(e=c-d)

생산능력 (a)

생산량 (b)

가동률(b/a)

고용
인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재 고

 □ 기업 체                                   (단 : 천원, ○, %, 명)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매비와 
리비(d)
업이익

(e=c-d)

생산능력 (a)

생산량 (b)

가동률(b/a)

고용
인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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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거래처에 한 납품 황

 ① 수입물품의 증가로 인하여 자사의 거래처가 자사납품품목이 아닌 FTA

체결 상 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으로 체함으로써 자사의 거래처에 

한 납품물량  납품 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② 서비스의 경우에는 ‘납품물량’은 ‘서비스 제공횟수’로, ‘납품 액’은 

‘서비스 매액’으로 변경 기재하며, 수요자 는 거래처에 한 계약상

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합니다.

(단 : 개, 천원, %)

주요 거래처
 비교동일기간 납품규모

(    . . ˜     . .)

피해( 상)기간 납품규모
(    . . ˜     . .)

체 
품목 

수입국거래처명 표자 연락처
납품

수량

납품

액

납품 납품

수량 증감률 액 증감률

라. 수입외의 요인이 기업 매출  생산에 미친 향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

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외

국생산자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  행 등이 기업의 매출 는 생

산에 향을 주었는지에 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받은 기업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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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매출실   향후계획 (단 : 백만원)

T-3년 T-2년 T-1년
T년

T+1년
(   )월 재 연간

내  수

수출액

합  계

   - 20XX년 매출액 비 주생산품의 매출액 비  :        %(품목명 :                )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tel)

거래품목
(상품  서비스)

거래
비 (%)

거래기간 결제조건(규모)

매
출
처

고정
거래처

    개월 )외상매출채권(1억원)

    개월

    개월

기타     개월

매
입
처

고정
거래처

    개월

    개월

개월

기타     개월

2. 무역조정계획서

Ⅰ. 기업 황

 1. 기업개황(회사의 목 , 회사의 연 , 계회사, 경 진  주주 황 

등)은 <별지 제1호2서식>의 '무담역피해사실입증서'의 내용으로 

체합니다.

 2. 재무에 한 사항은 <별지 제1호2서식>의 

'무역피해사실입증서'의 내용으로 체합니다.

 3. 매출  생산

  가. 매출 황  망

    * T : 기 년도

   - 매출세부내용(매출처는 거래비  기 으로 50%이상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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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독자개발,외주,
공동개발,기타)

소요 액
(백만원)

비   고
(사업화 황,  
 참여인원 등)

～

～

～

～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 허가(승인)일자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리권자

   주1) 확보된 매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별지 작성 첨부

   주2) 매출처별 결제조건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규모의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기재

  나. 기술개발실 (최근 3년 이내 개발실 만 요도 순서로 기재)

  다. 규격표시 획득 황(최근 3년 이내 획득규격만 요도 순서로 기재)  

  라. 산업  지 재산권 등록 황(최근 3년 이내 재산권만 요도 순서로 기재)  

  마. 주요시설(필요시 별지작성)

  

시  설  명 수    량 장부가격(백만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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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용도  특성

(상품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 공정도

* 주제품에 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황 등)

기술(서비스) 

품질경쟁력

 - 체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 망  

매계획

바. 주요 생산제품(상품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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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피해의 개요 

 무역조정계획 

추진의 목

시설 설치장소
이행

기간
 200  년  월   ̃200  년  월

사업

추진

계획

요약

기술(서비스)

수 계획

인력수 계획

설비추진계획

로확보계획

제품명

(상품 는 서비스명)

제품용도  특성
(상품  서비스 주요내용)

기술(서비스) 품질경쟁력

 - 체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상품(서비스) 개발계획
 생산/증산계획

기  효 과
(수출증   수입 체, 
고용, 자원활용 등)

Ⅱ. 무역조정계획 

 1. 계획의 개요

  주) 무역조정계획 이행기간 내 기존 기술과의 연 성, 기존 인력․설비․거래처 활

용여부 는 신규 채용․투자계획․거래처확보계획 등을 기술

 2. 세부추진계획

  가. 무역조정계획상의 생산제품(상품  서비스) 개요 : 기존 는 신규

  주) 체 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주로 하되 핵심기술(서비스)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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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획 제품(상품 는 서비스) 업계획

   ○ 시장성

매형태 주문 매(    %),시장 매(    %),임가공(    %),(내수     %, 수출     %)

경
쟁

황

 제 품 명 
(상품 서비스)

시 장
규 모

국내생산
업 체 수

   주 요 기 업 체 명 귀사의 동업계 지 경쟁
상태1순 2순 시설능력 시장지

   주) 시장규모는 액 는 물량기 으로, 동업계 지 는 상․ ․하로, 경쟁상태는 과당․보

통․ 독 으로 기재

   
○ 매계획

(단  : 백만원)

품 목 명

(상품  

서비스)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생산능력

(수량‧ 액)

매처

(업체명)

 매 액  매 액  매 액  매 액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합  계

    * T : 기준년도

   주1) 4사분기 신청업체의 경우, 차기년도가 1차년도에 해당함. 
   주2) 수출 액은 원화로 환산표기하고 추정기 환율을 기재함( 1$ :         원)
   주3) 주요품목(상품  서비스)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합산기재함

  다. 설비투자계획(필요시 별지작성)

(단  : 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량 단 가 소요 액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설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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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조달계획

   ○ 총소요 액
(단 :백만원)

구   분 내       역   액

시설
자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    타

운
자

기술개발비용

원․부자재구입비 
 인건비등

기    타

합  계 -

○ 조달계획
                                                              

(단 :백만원)

구   분     액 비   고

총 소요 액
시설

운

조달

계획

자체자
시설

운

진공 
차입

시설

운

은행자 등 

기타

시설

운

 

마. 경 기술 상담지원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추진목

추진시기 

희망분야  

요구수

  주) 상담지원 희망분야  요구수 은 구체 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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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재무계획

(단  : 백만원)

구   분
직 년도

(T-1년)

당해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차

조

표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손

익

계

산

서

매출액

매출총이익

매비와 
일반 리비

업이익

업외비용

경상이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 T : 기준년도

Ⅲ. 약도 첨부

 ■ 주변지리정보, 교통수단, 주차가능여부 등은 반드시 기재

  담당자 휴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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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FTA 피해보 직불  지원 상품목 인과 계 조사 결과98) 

1. 조 

○ 국산 조와 수입 조의 가격 차이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용도가 거

의 동일하고 수입 조가 국내 체 공 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조 수입량 증가가 국내 조 가격 하락에 향을 주었다고 

단됨

○ 그러나 201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FTA 이행이 국산 가격 하락에 미친 향이 없다고 도 무방. 한 체 

수입량 가운데 국산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소량만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2. 수수 

○ 국산 수수와 수입산 수수의 가격 차이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용도

가 거의 동일하고 수입산 수수가 국내 체 공 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약 70%로 상당히 큰 상황에서 수수 수입량 증가가 국내 수수가격 하락에 

향을 미쳤다고 단됨

○ 최근 몇 년간 국산 수수가격의 지속 인 상승추세가 수입업체로 하여  

가격 상승 기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수입량 증가를 래했을 가능성이 

큼. 이는 결국 수입산 재고 증가와 국산 과잉생산이 큰 폭의 가격하락으

로 이어졌음을 뜻함 

3. 감자 

○ 수입산 감자 가운데 조제 장처리/냉동(후 치후라이용) 감자와 종자용 

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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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기타(칩용) 감자가 차지하는 비 이 각각 약 70%, 약 23%로 부분을 

차지

 - 그  칩용 감자 수입량은 년도와 비슷한 수 을 유지한데 반해, 후

치후라이용 감자의 수입량이 년 비 14.4% 증가

 - 국내에서 수요로 하는 후 치후라이용 감자를 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후 치후라이용 감자시장은 국산 감자시장과 분리되었다

고 볼 수 있음 

○ 국내에서 소비되는 칩용 감자는 12월부터 다음 해 5월 수입을 통해 조달

되고, 6월부터 11월 국산 칩용 감자가 출하되면서 수입산을 체함 

 - 국산 감자 비출하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4월에는 계 계가 용되어 

수입산이 렴하게 들어오고, 나머지 기간에는 TRQ물량 안에서 30%의 

세가 용되어 국산 감자의 경쟁력을 높힘 

 - 그러나 국산 감자의 출하기인 6월부터 11월에 높은 계 세가 용됨에

도 불구하고 칩용 감자가 수입되고 있어 국산 감자와의 경합 계를 완

히 무시할 수 없음 

○ 이미 다양한 국산 칩용 감자  품종이 개발되었고, 재도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 품종의 장성, 종시기, 생육기간 등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 이라는 에서 국산 칩용 감자와 

수입산의 체 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주로 식탁용으로 소비되던 수미 품종 감자의 용도가 칩용으로 확 됨에 

따라 감자칩시장에서 수미칩과 칩 용 감자칩과도 어느 정도 경쟁함으

로써 상호간의 체 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4. 고구마 

○ 고구마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 고구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측면의 

원인으로 인한 고구마가격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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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총공 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작은 상황에서 수

입이 국내 가격에 미친 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직 으로 단할 수 

있지만, 수입량 증가가 가격 변동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

기는 어려움 

 - 국내 고구마 총공 량 가운데 체 수입량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량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0.4%, 0.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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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미국 TAA 련 자료 

1. 미국 농업 TAA의 실제 운  事例 

美 농무부 FSA의 농민 TAA 안내자료(Program Fact Sheets 

for TAA for Farmers)의 例: 2011년 4월의 공지

 

http://www.fsa.usda.gov/FSA/newsReleases?area=newsroom&subject=landi

ng&topic=pfs&newstype=prfactsheet&type=detail&item=pf_20110422_in

sup_en_trade.htm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농민을 한 무역조정지원 (TAA for Farmers)

FAS(해외농업서비스: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로그램 운 자가 

輸入의 부정 인 향을 받았다고 결정한 農水産物의 일차생산자들은 농민 

TAA 로그램의 지원(cash payments)과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농민 TAA 지원 受惠 資格 획득을 해 지역 FSA 

서비스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지원은 단계 으로 

제공됩니다.

일차 기술 지원은 2시간 혹은 4시간 단 로 지역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로 진행되며, TAA 로그램이 어떻게 생산자의 부정  

향을 받은 생산품의 시장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체 생산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타당성은 있는가에 한 소개와 수입과의 경쟁에 처하는 데 있어 

조력과 조언을 받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생산자는 집 기술지원(Intensive Technical 

Assistan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 기술지원 로그램은 생산과 매, 

융  경  략 그리고 체  사업계획 등에 한 複數의 워크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술훈련을 통해 생산자는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일차 사업계획 

 장기 사업 조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AS가 이러한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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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생산자는 일차계획 실 할 수 있도록 혹은 장기 

조정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4,000를 지원받을 것입니다. 

장기 사업조정 계획 트 이닝 로그램은 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개별  助力을 제공하며 이 로그램을 이수한 생산자들은 최  

$8,000까지의 추가 지원 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TAA의 運營

농민 TAA는 FAS가 운 하며 FSA는 신청서를 수받고 자격을 갗춘 

생산자들에게 지원 을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네소타주립 의 

농장 재정 경  센터에서 지역 기술 트 이닝의 일정을 운 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부분이 지역의 國立農食品院(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의 문가가 재공할 것이며 이 문가가 추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 의 교부 여부를 추천할 것입니다. 

2009년 미국경제 부흥과 투자법은 1974년 무역법을 개정한 2002년 무역법 

(법률 107-210호), C章하에서 설치된 농민 TAA를 再 認定하고 

수정하 다. 

생산품 인증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생산자들, 혹은 생산자 단체는 FAS-930 

인증신청서를 워싱턴 DC 所在의 FAS에 제출하여 생산품이 농민 TAA의 

수혜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AS-930 

양식은 http://forms.sc.egov.usda.gov/eforms/mainservlet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상품(commodity) 그룹인정을 받으려면, FAS 주무 이 당해 

농업 산품의 수입증가가 과거 삼년의 통계와 비교하 을 때  국내 평균가격, 

생산량, 혹은 수입의 15%이상의 하락에 하게 기여를 했다고 

단하여야합니다. 

한 당해 상품은 미합 국 균형 세율표(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1, 3, 4, 5, 6, 7, 8, 10, 12, 14, 23, 24, 41,51, 

혹은 52章에서 정의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 

스 쥴표는 http://www/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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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수되면 FAS는 연방 보(Federal Register)에 신청내용을 

公示하고 심사를 개시합니다.  보의 공시는 유사하거나 직  경쟁하는 

재화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품 련 정보, 심사 상 년도  비교와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신청서가 포 하는 지역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공시는 다른 생산자들이나 기타 련 상품의 생산자들에게 신청서에 

합류하거나 혹은 신청내용에 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 후 40일(달력기 ) 이내에 FAS는 심사를 마치고 인증 여부와 인증이 

되 었을 경우 인증이 미치는 년도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 한 마찬가지로 

보에 공시됩니다.

생산자 인증 요건

신청인 제출서류:  인증이 부여된 생산품의 생산자는 서면신청서 

(FSA-229-01)을 생산품 인증의 보 공시이후 90일 이내에 지역의 FAS 

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개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신청서의 양식은 

http://forms.sc.egov.usda.gov/eforms/mainservlet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업무일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산  가격 요건: 가술지원  지원을 받으려는 생산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생산품 인증이 포함하는 년도  그 

년도로부터 과거 삼년간 최소 일년 이상 산품을 생산했을 것; 그리고 (2) 

다음 세 가지의 선택사항  하나를 충족했다는 확약을 하거나 충족했다는 

서면 입증을 할 것. 옵션 1: 인증 년도의 생산량이 인증 년도 바로 해의 

생산량 보다 감소하 는지? 옵션 2: 신청인 혹은 같은 주나 같은 지역의 

인증된 상품의 생산자들이 생산된 상품에 해 신청기간내의 년도에  과거 

삼년간 받은 평균 가격에 비해 감소된 가격을 받았는가? 옵션 3: 신청 

상품에 한 농무부의 주별 혹은 지역별 공시 가격이 신청일 재 과거 

삼년간 농무부의 국 평균 공시가격보다 낮은가?  옵션 선택 칸에 체크를 

한 신청인은 이러한 요건에 한 충족 여부에 한 書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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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총수익(Adjusted Gross Income: AGI)  지원  한도 요건:  기술 

지원  지원 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조정 총수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08년 상품의 를 들면 조정총수익 한도는 250만 달러이며 이 

한도는 2005, 2006, 그리고 2007년에 용됩니다. 2009년 그리고 그 이후 

곡물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년도 과거 삼년간의 평균 非農業 

조정총수익(adjusted nonfarm income)이 오십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를 들면 2009년 TAAF 곡물의 경우 AGI는 2005, 2006, 

2007년의 평균값입니다.  이러한 조정총수익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을 가진 

신청인은 농업 TAA하의 어떠한 지원도 수혜할 자격이 없습니다. TAA하의 

농업 사업계획 지원 은  反循環 평균 곡물가 선택 지불 (Countercyclical 

and the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ayments: $65,000)에 용되는 

제한 산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 생산자가 신청 년도의 TAA 기간  

이러한 한도를 이미 과하 다면 사업계획지원   훈련 련 출장비용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기술 지원  교육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TAA 련 규정에 따르면 인증된 생산품 련 혜택을 이미 수혜한 

신청인은 다른 농업 TAA의 지원 로그램이나 기업 TAA 혹은 근로자 TAA 

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 인증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은 $12,000입니다.  출장 련 실비정산 액은 이 

$12,0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수령한 기타 

TAA 련 지원 은 이러한 새로운 혜택에 한 자격요건에 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술지원  사업계획 요건: 농업 TAA 기본 자격을 획득한 신청자들은 네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1) 오리엔테이션; (2) 집  기술지원; (3) 

기 사업계획; (4) 장기 사업 조정 계획 훈련.  오리엔테이션 세션 이수는 

기술 지원, 장기 사업 조정 계획 그리고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선행 

요건입니다.  신청서가 허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인들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방 여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은 

오리엔테이션 과정 이수 련 여행 경비를 실비 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외 과정의 여행 경비는 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인증 생산품의 생산자들은 수익성을 증 하는데 



- 146 -

있어 요한 토픽을 다룰 일련의 워크 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한 참가자들이 기 사업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워크 의 참가는 12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기 사업계획을 작성한 참가자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장기사업계획을 짜는데 쓸 수 있도록 

$4,000 한도의 지원 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FSA의 기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참가자들은 장기 사업 조정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조력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장기 사업 조정 계획이 

승인이 되면 생산자는 장기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8,000의 추가 

지원 을 수령할 자격이 생깁니다.  생산자는 신청서 승인 날짜 이후 

36개월 이내에 계획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한 요건은 

집  기술 지원 세션에서 설명 됩니다. 

로그램 재정 지원 한도

농무부(USDA)는 일차 훈련 과정 련 여행 경비의 실비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로그램 총 산이 2010년의 경우 9천만 달러 그리고 11년의 경우 

2천2백만 달러로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4,000의 기 지원 과 $8,000의 

이차 지원 은 경우에 따라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USDA는 회계연도내의 

신청서 제출이 마감되기 까지는 이러한 감소분이 발생할지 발생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해서는 측할 수 없습니다.  를 들자면, 

회계연도 2010년의 경우 산은 7,300명의 참가자에게 여행경비와 

사업계획 지원 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00명의 생산자가 로그램에 참가하여 장기계획까지 작성한다면 일인당 

총 지원 은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4,5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 마감일들

생산품 인증 요청 련:  생산자 모임이나 표단은 2008년 혹은 그 이후의 

곡물에 해 연방 보에 고시된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일: 신청서의 제출일은 FAS 930(상품신청서)이 수되고 

FAS가 수할 수 있다고 인정한 날입니다.  이 날짜는 제출일 기  

USDA의 국내 상품 가격이 과거 삼년간의 평균 국내 가격보다 낮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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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인들에게 요합니다. 

공청회 개최 요구 마감일: FAS 주무 이 연방 보에 각각의 상품인증 

신청에 한 고시를 합니다.  이러한 고시 발행 10일이내에 련 

당사자들은 공청회를 요구하거나 혹은 신청 련 코멘트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해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청원: 수된 신청서에서 다른 주 혹은 

다른 지역의 생산자로 시된 생산자들ㅇ든 신청서 수에 한 고시가 

보에 실린 15일 이내에 그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혜 자격 확정일: 확정일은 FAS가 보 혹은 농무부 소식지에 상품이 

인증되었으니 생산자들이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빠른 

날짜입니다.  이 인증날짜가 생산자들의 개별 신청서 제출 기간(90일)의 

起算日이 됩니다.

생산자 개별 신청 마감일: 생산자 개별 신청서(FSA-229-1)은 각각의 

생산품에 고시된 90일 수기간 내에 수되어야합니다.  마감일을 

수하지 못한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사업계획 완료일: 일차 사업계획과 장기 사업조정계획은 신청서 인증이후 

36개월 이내에 완성되고 승인되어야합니다.

이의 신청  항소

자격이 부인 되었거나 지원을 수혜하지 못한 생산자들은 FAS 무역정책국의 

부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S의 최종 결정은 뉴욕시 

소재 미국 연방 국제 무역 재 소(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로 항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차의 구체 인 설명은 지원이나 

자격이 부인된 생산자들에게 개별 으로 제공 될 것입니다. 

추가정보

보다 구체 인 정보는 www.fas.usda.gov/ 혹은 가까운 FAS 서비스센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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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立法例

2002년 미국 무역법하의 농민 TAA 주요 조항

Subtitle C  Trade Assistance for Farmers

141 조.  농민을 한 무역 조정 지원

(a) 총칙  1974년 무역법의 2장 (19 U.S.C. 2251 이하)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291조: 정의

(1)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y) -- 농산품은 가축을 포함한 모든 

가공이 의 농산품을 의미한다.

(2) 농산품 생산자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 농산품 

생산자의 정의는 1985년 식품안 법 1001(5)조의 ‘person’의 정의와 같다. 

(3) 요하게 기여함 (Contributed Importantly): (A) ‘ 요하게 

기여함’이란 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다른 요인보다 더 요할 필요까지는 

없는 요인을 의미함.  (B) 요하게 기여함의 단  유사하거나 직 인 

경쟁 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이 신청서 농산품의 가격하락에 요하게 

기여하 는지의 여부는 장 이 한다.  

(4) 임 리인  임 리인은 농산품 생산자 단체이다. 

(5) 국가 평균가격  국가평균가격은 장 이 결정한 가격으로 특정 

농산품에 해 생산자에게 지불된 국가 체의 평균가격이다. 

(6) 장   장 은 농무부장 을 의미한다.

292조. 신청서; 단체 자격

(a) 본 챕터의 조정 지원 수혜자격의 인증을 요청하는 신청서는 생산자들이 

집단으로 혹은 임 리인을 통하여 장 에게 제출한다. 신청서를 수한 

장 은 신청서를 수하 고 심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즉시 연방 보에 

告示 한다.

(b) 공청회(Hearings) -- 신청인 혹은 장 이 단하기에 신청 차에 

상당한 이해 계가 있다고 단한 자는 상기 (a)의 고시 10일 이내에 

공청회 요구를 제출할 수 있고 장 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청인  

이해 계자들에게 출석 권, 증거 제출권, 진술권을 제공하여야한다.

(c) 그룹 자격 요건  장 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시 장 은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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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조정 지원 신청 자격이 있다고 인증 하여야 한다: (1) 그룹이 경작한 

농산품의 국가 평균가가 산출되어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의 평균가격이 가장 

최근년도부터 지난 오년간의 상응하는 생산물 국가 평균 가격의 80%에 

미달하고; (2) 비슷하거나 직 인 경쟁 계에 있는 수입품의 수입증가가 

이러한 (1)항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의 하락에 해서 요하게 기여한 바 가 

있다.

(d) 자격이 유지되는 후속년도에 한 특별 규정: 지원을 수혜할 자격이 

있다는 인증을 받은 생산자 그룹은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연도의 

후속연도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 시 계속 지원을 받을 자격을 유지 한다: (1) 

그룹이 생산한 당해 생산품의 국가 평균 가격이 상기 © (1)의 가격보다 

같거나 낮으며 (2) ©(2)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장 이 단 할 것.

(e) 자격 유지 년도와 생산품의 결정 -- (1) 자격 유지 년도  자격 유지 

년도라 함은 293조의 인증을 받은 생산자 그룹 련하여 인증을 받은 후의 

후속년도  장 이 상기 c항과 d항의 결정을 내린 년도를 의미한다. (2) 

생산품 내의 재화  만약 특정 농산품이 여러 재화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장 은 각각의 재화를 국가 평균 가격, 그룹 지원 자격, 수입의 정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별개의 농산품으로 다루어야한다.

293조. 농무부장 의 결정

(a) 제 292조의 신청이 제출되면 40일이내에 장 은 신청자 그룹이 292(c) 

혹은 (d)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단하여, 충족하고 있을 시 즉시 지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을 발행하여야한다. 이러한 인증은 자격 

開始日을 반드시 명기하여야한다.

(b) 고시  신청서에 한 결정을 내리면 장 은 신속히 연방 보에 결정의 

요약과 이유를 고시하여야한다.

(c) 인증 취소  장 이 기 인증을 받은 농산품의 가격하락이 292조와 

련 없이 발생하 다고 단하면 지체없이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 내역과 

사유를 연방 보에 고시한다, 

294조. 국제무역 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을 時 농무부장 의 연구 

(a) 국제무역 원회(“ 원회)가 202조하의 조사를 개시하고자 할 때 

원회는 장 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장 은 즉시 다음을 조사, 연구 하여야 한다: (1) 유사하거나 직  경쟁 

계에 있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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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산자의 數, 그리고 (2) 기존의 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생산자들의 

수입과의 경쟁이 조정될 수 있는 정도.

(b) 보고서  원회가 202(f)조의 보고서를 내면 장 은 15일 이내에 

(a)의 연구를 정리한 보고서를 통령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통령에게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장 은 같은 내용의 보고서(비  항목은 

제외한)를 연방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95조. 농산품 생산자에 한 혜택 내용의 정보 제공

(a) 장 은 농산품 생산자들에게 모든 혜택, 지원 , 교육기회, 신청 기한, 

차, 기타 취업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 장 은 

생산자 단체들이 신청서를 비함에 있어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한다.

(b) 혜택의 고지 -- (1) 장 은 본 챕터에 련이 있다고 단되는 모든 

생산자들에게 모든 혜택의 내용을 담은 서면 고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 한 이러한 생산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간지에 이러한 고지를 

실어야한다. (3) 한 장 은 연방의 다른 지원 로그램에 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한다.                 

296조. 농산품 인증 차

(a) 총칙 -- 

(1) 요건: 무역조정 지원 은 293조의 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293조 인증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자에게 지 된다. (A) 생산자가 장 에게 련 생산량을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 을 것. (B) 생산자가 기타 다른 연방 

로그램하에서  지원을 받은 이 없다는 선서를 하 을 것. (C) 

생산자의 최근년도 순수농업소득(장 이 결정)이 생산자가 이 챕터상의 

혜택을 수령하지 않은 가장 최근 과거년도 순수농업소득보다 을 것. 

(D) 생산자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부정  향을 받고 있는 생산품과 

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를 얻고자 

Extension Service의 직원이나 리인을 만나서 상담 받은 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限度 -- (i)

(A) 조정총수익(Adjusted Gross Income) -- 동 챕터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1985년 食品安全法(1985 Food Security Act) 제1001D조의 

수 을 과하는 조정총수익을 가진 농산품생산자는 지원 수혜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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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확인서  상기 (A) 련, 련 개인이나 법인은 장 에게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공인회계사나 기타 장 이 인정한 제삼자의 

생산자의 조정총수익이 1985년 食品安全法(1985 Food Security Act) 

제1001D조의 수 을 과하지 않는 다는 확인서; 혹은 (II) 장 이 정한 

별도의 차에 따른 생산자의 조정총수익에 한 정보  서증. 

(B) 반순환 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s): 동 챕터에서 생산자에게 

지 되는 지불 의 총액은 1985년 食品安全法(1985 Food Security Act) 

제1001c조dp 명시된 반순환지불 의 한도를 과할 수 없다.  

(C) 정의 -- 

(i) 조정총수익: 조정총수익이란 생산자의 다음 수익을 의미한다, (I) 1986 

세법 62조의 수익; 그리고 (II) 농업 소득 그리고 비농업 소득을 모두 포함 

한다.

(ii) 평균조정총수익: 평균조정총수익이란 과거 삼년간의 조정총수이익의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II) 유효조정총수익 (Effective Adjusted Gross Income) - 과거 삼년간의 

평균조정총수익이 없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유효조정총수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장 이 별도의 규정을 둔다.

(b) 지원액  

(1) 298조의 산 규모에 제한을 받으면서 (a)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다음 

항목의 곱으로 (A x B) 계산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 다음 

차액(ii-i)의 1/2 -- (i) 과거 5년간 국가 평균의 80% 그리고 (ii) 가장 

최근년도의 국가 평균, 곱하기 (B) 가장 최근 년도에 생산된 당해 농산품의 

생산량.

(2) 후속년도에 한 특별규정  후속년도의 지원 규묘는 (1)과 동일하게 

계산되나 국가평균가격은 처음 인증 시 사용된 과거 5년 평균값을 사용한다, 

(c)  지원의 한도   지원 총액은 12개월에 $10,000을 과할 수 

없다.

(d) 다른 지원의 제한  이 챕터에서  지원을 받은 생산자는 (1) 

동법의 다른 로그램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으며 (2) Chapter 2 

sub-chapter B의 고용 서비스나 훈련 지원에는 수혜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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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조.  기망(Fraud)  과다 지 분의 반환

(a) (1) 반환   장  혹은 법원이 수혜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 을 

수령하 다고 단한 경우, 지원을 수혜한 자는 장 에게 수령액을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장 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 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A) 지원 이 수령자의 

잘못이 없이 지 되었고 (B) 반환 요구가 양심이나 형평에 어 날 

경우이다.

(2) 과다 지 분의 반환  과다지 분이 다른 방식으로 회수되었거나 혹은 

상기 (1)에 의해 면제된 경유가 아니라면 장 은 이 챕터에서 수령자에게 

추가 지 할 부분에서 과다지 분을 相計하여 지 할 수 있다.

(b) 허 진술(False Statement) - 법에 정해진 벌칙과는 별도로 (1) 

장 이나 법원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한 자는 이 챕터의 어떤 

지원 도 수령할 수 없다: (A) 요한 사실을 알면서 허 로 진술하 거나 

제삼자에게 허  진술하도록 유도한자; 혹은 (B) 요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하지 않거나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유도한 자, 그리고 (2) 이러한 

허 진술이나 미공개의 결과로 수혜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 을 수령하 을 

것이다.

(c) 고지와 결정  과다 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 이 수령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후 공평한 청문의 기회를 제공한 후 종국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반환 청구나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d) 재무부에 한 반환  동 챕터에 의거하여 복구된 반환 은 미국 

재무부에 귀속된다.

(e) 처벌  동 챕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을 수령하고자 혹은 수령액을 

증가하고자 허 사실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는 $10,000 이하의 

벌 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모두에 처한다. 

298조. 산 배정

(a) 동 챕터의 목 을 수행하기 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무부에 

매년 $90,000,000 이하의 산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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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율 감소  만약 실제 배정된 산이 지원  교부에 부족한 경우 각 

지원 은 비율에 따라 감소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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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입력 텍스트
3.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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